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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uuusssaaannn,,,KKKooorrreeeaaa

AAAbbbssstttrrraaacccttt

Thepurposeofthispaperistostudy‘ImprovementofLimitationof Shipowner's
Liability’system(hereinaftercalledasthe"system").

Thesystem isconsideredasasystem ofprotectionofshipowner.

However,thesystem requiresasacrificeofcrediter.
Thesystem hasbeenexistedasdifferentformsandcontentsinmostcountries.

After1681,thelegislation of'Ordonnancedelamarine(MarineOrdinnances)'in
France,theneedoftheunificationofmaritimelaw,hasbeenincreased.So,many
countrieshavemadeeveryeffortfortheunificationofmaritimelaw.
In20thcentury,InternationalConventions,forexample,"International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Liability of Owners of Sea-going Vessels,1924",
"InternationalConventionrelatingtotheLimitationoftheLiabilityofOwnersof
Sea-goingShips,1957","ConventiononLimitationofLiabilityforMaritimeClaims,
1976",wereconcludedbyI.M.O.orC.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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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theconclusionofthatInternationalConventions,thetrendofoceanaccident
hasbeen huge.So,theInternationalConventionshaveincreasedtheamountof
limitationfundbyprotocoloramendment.Forexample,theprotocolof1996on
"ConventiononLimitationofLiabilityforMaritimeClaims,1976".

Koreanmaritimelaw accepted"ConventiononLimitationofLiabilityforMaritime
Claims,1976".Thelawisevaluatedprogressive.But,thelawhassomeproblems.The
problemsshouldhavebeenimprovedasfollows:
First,shipowneroflargevesselshouldpayrelativelymuchlimitationfund.
Second,theconditionforexclusionofthesystem,theclauseshouldbe stated

"wilfully",insteadof"wilfully...orrecklessly".
Third,thesystem shouldregulategeneralmaritimeclaims,notonlyshipower's

liability.
Forth,'theprocedurerule'shouldbeusedactively.And,'compulsoryinsurance'

shouldbeintroduceduntilamountoffundissatisfyingforcreditor.
Lastly,incase,damageexceedsshipowner'sabilityofmeansremarkably,the

system shoudbeap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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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111章章章 머머머리리리말말말

第第第111節節節 硏硏硏究究究의의의 目目目的的的

해상기업활동과 관련,일정한 원인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船舶所有者1)
가 責任限度를 일정액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Limitationof
Shipowner'sLiability)라고 한다2).즉 선박소유자가 船舶의 이용 또는 航行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중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總責任
(totalliability)을 제한하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제도로서3),선박소유자의 책임을 輕減
하여 줌으로써 船舶所有者를 債權者보다 더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4)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11세기의 아말피法典에서 최초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프랑스 루이14세때 海事勅令(Ordonnancedelamarine)의 제정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보
급되었으나,프랑스,독일,영국,미국 등에서 독자적인 立法을 함으로써 섭외적 법률관계
가 빈번한 해상운송분야의 법률적 규율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그리하여 19세기말부
터 國際海法會(Comité MaritimeInternational:C.M.I.)를 중심으로 船舶所有者責任制限
法의 國際的統一을 위해 노력한 결과,1924년에 “航海船所有者의 責任制限에 관한 國際
協約”(InternationalConvention fortheUnification oftheLiability ofOwnersof
Sea-goingVessels:이하 ‘1924年 協約’이라 한다),1957年에 “航海船所有者의 責任制限
에 관한 國際協約”(InternationalConventionrelatingtotheLimitationoftheLiability
ofOwnersofSea-goingShips:이하 ‘1957年 協約’이라 한다)및 1976年에 “海事債權을
위한 責任制限에 관한 協約”(ConventiononLimitationofLiabilityforMaritimeClaims
1)책임제한의 주체에는 소유자 외에도 선박임차인,용선자 등 여러 해상기업주체가 있으나,편의상 ‘선박
소유자’또는 ‘선박소유자 등’이라고 칭한다.

2)송상현·김현,「해상법원론」,(서울 :박영사,1999),p.121.
3)정영석,“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국제협약의 비교를 중심으로-”,법학석사학위논문,한국
해양대학교 대학원,1988.p.5.

4)김영상,“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법학석사학위논문,건국대학교 대학원,1984.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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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1976年 協約'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각각 發效하였다.
1962년 상법 제5편으로 制定된 우리나라 海商法은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경제의
발전과 국제경제 및 해운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 규정이 無用化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상법의 改正이 시급하게 되었는데,1991년 12월 31일에 주요해운국
들이 受容한 1976年 協約의 주요내용을 立法化하여 責任制限主體의 責任限度額을 增額
하게 되었다.
특히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에 관한 우리나라 舊海商法은 1924年 협약을 받아들인 것
이어서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는데,그 이유는 ① 1924년 협약이 大陸法係의 獨逸과 프랑
스,英美法係의 英國,美國 등의 대립을 論理的 뒷받침없이 部分的 讓步에 의해 만들어진
모자이크式 立法이고,② 船價責任主義와 金額責任主義를 倂用하고 있는 매우 不合理한
制度였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85년에 海商法改正 움직임이 일어나 법
무부는 1985年 11月에 商法改正審議會를 再構成하여 그 안에 海商法分科委員會를 발족
시킨 후에 구체적인 해상법 개정안은 6인 실무위원회가 준비하게 되었는데,5)이들이 海
商法改正을 위한 硏究와 審議를 진행하였다.
1986年 12月에 1976년 協約이 발효하게 되자,국제해법회(C.M.I.)와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MaritimeOrnization,I.M.O.)는 우리나라에 1976年 協約의 採擇을 강력히
권유하였고,이에 6인 실무소위원회는 위 협약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정부는 商法改
正案 및 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節次에 관한 法律案을 작성하여 1989年 가을 정기국회
에 상정하였으나 1991년 정기국회에 이르러서야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개정된 상법 중에
서 선박소유자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은 1976년 협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였지만,개별
적인 내용 중에는 상이한 것도 있다.
위와 같은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 改正의 當爲性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6)
첫째,1962년 상법제정당시 수용한 1924년 선박소유자책임제한협약은 수용당시에 이미
1957년 선박소유자 책임제한협약으로 대치되어 곧 발효될 상태였기 때문에,위와 같이
곧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던 1924년 협약을 수용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것이다.
둘째,1924년 협약에 따른 개정전 상법규정은 船價責任主義의 원칙에 金額責任主義를

5)법무부,「상법개정안 대비표(보험·해상편)」,(1989.10.17.),pp.59～61.
6)송상현․김현,앞의 책,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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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한 병용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선박이 침몰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가책임주
의에 의한 완전면책이 가능하여 불합리하다.또 선가의 평가가 어렵고 세월이 흐름에 따
라 선박이 낡으면 잔존선가가 명목금액에 불과하게 되어 피해자보호가 불완전하였다.
셋째,개정전 상법상 금액책임주의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선박 적량톤당 15,000원(단,물
적 채권의 경합이 없는 인적 채권만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톤당 30,000원)에 불과하여
1962년 상법제정후 30여년간의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책임액이 극히 적었던 것
이다.
이 論文에서는 海商法改正에 관한 1991년의 개정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船舶所有
者責任制限制度에 관한 각 協約의 內容과 美國의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의 內容을 비
교․분석하면서 이 제도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考察하고,그것을
바탕으로 현행 商法上의 問題點을 살펴보고,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리 海商法의 改
正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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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222節節節 硏硏硏究究究의의의 範範範圍圍圍 및및및 方方方法法法

海商法의 규율대상인 선박의 해상활동은 매우 국제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海商法은 國
際的 統一이 요청되는 法領域이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반도
국가로서 經濟의 對外依存度가 매우 높아서7)國際的 信賴를 높일 필요가 있고,교역확대
를 추진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 海商法은 國際的 統一法系를 指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하겠다.한편으로 상법개정과 더불어 절차법이 제정됨으로써8)실무상으로도 선례가
조금씩 쌓이고 있으나,우리나라 상법이 1976년 협약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어서 解
釋論上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9)
그리하여 이 論文에서는 우리나라 海商法上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의 改正方向을 提
示하기 위하여 먼저 이 制度에 관한 國際協約 또는 美國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의 內容
을 비교분석하되,현행 상법이 1976년 협약을 근간으로 위 협약의 내용들을 대부분 수용
하고 있고,1976년 협약이 1924년 및 1957년 협약과는 상당부분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1924년과 1957년 협약은 제외하였다.한편,우리상법이 수용하고 있는 1976년 협약도
해난사고의 대형화경향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 바,국
제해사기구(IMO)는 1996년 5월 3일 責任限度額을 대폭 상향한 ‘1996년 개정의정서
(Protocolof1996)'를 채택하여 14개국이 이를 수용,2004년 5월 13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위 개정의정서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그러나,위 1996년 개정의
정서는 우리상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바가 많이 때문에 책임한도액부분에서
1996년 개정의견서의 내용도 살펴보기로 한다.
船舶所有者責任制限에 관하여는 위에 든 協約들 이외에도,1969年 “기름汚染에 대한 民
事責任協約(InternationalConventiononCivilLiabilityforOilPollutionDamage)”과
1976년 “核物質의 海上運送分野에서의 民事責任에 관한 協約(Conventionrelating to

7)2004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 우리나라 貿易依存度는 각각 66%,61.6%이고,OECD국가
중 7번째로 무역의존도가 높다.(2004.10.25.자 인터넷 fn뉴스)

8)1991년 12월 31일 상법개정과 더불어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이 법률 제4471호로 제
정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9)김창준,“상법 제748조(선주유한책임의배제)에 관한 고찰”,법학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대학원,1999.
2.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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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LiabilityinthefieldofMaritimeCarriageofNuclearMaterial)”등 특수한 危險에
관한 責任制限協約이 成立되어 있다.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69년 협약에 가입하고,1976년 위 조약의 개정
의정서와 1971년의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Fund for
CompensationforOilPollutionDamag)'을 1992년 국회의 批准을 받아 1992.12.18.법
률 제4532호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였다.그 뒤 위 조약의 개정에 발맞추어
2003.12.11.위 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상당
히 고액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어 현행 상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 논문에서는 유류오염손해보상법과 그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살
피되,다른 특수한 危險에 관한 協約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論文은 다음과 같이 構成하고자 한다.
第1章 머리말은 硏究의 目的 및 硏究의 範圍와 方法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2章 船舶所有者 責任制限制度의 意義에서는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의 槪念,理論的
根據,立法主義 및 沿革과 외국의 立法例에 관하여 考察한다.
第3章 責任制限의 主體에서는 1976年 協約상의 責任制限의 主體에 관한 規定을 살펴보
고 미국 船舶所有者責任制限法과 우리나라 현행 商法의 規定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第4章 責任制限의 客體에서는 責任制限을 主張할 수 있는 債務와 責任制限을 主張할
수 없는 債務,그리고 責任制限阻却事由를 위 第3章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분석한다.
第5章 責任限度額에서는 1976年 協約과 1996년 改正議定書上의 責任限度額에 관한 規
定,美國 船舶所有者責任制限法과 우리나라 商法의 規定에 관한 고찰과 아울러 1991년
상법개정과 더불어 제정된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규정된 責任制限
節次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한다.
第6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유류오염손해배상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우리나라 유류오
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들을 살핀다.
第7章에서는 現行法上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의 問題點들을 도출하여,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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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222章章章 船船船舶舶舶所所所有有有者者者 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制制制度度度의의의 意意意義義義

第第第111節節節 槪槪槪念念念과과과 理理理論論論的的的 根根根據據據

ⅠⅠⅠ...개개개 념념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船舶所有者責任制限(globallimitationofshipowner'sliability)이
란 船舶所有者가 船舶의 利用 또는 航行過程에서 지게 된 債務중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진 것에 대하여 책임한도를 海産(maritimeproperty)또는 일정한 金額으로 制限할 수 있
는 海商法上의 특수한 法制度를 말한다10).
海上企業의 主體와 관련한 法規定의 중심은 海上企業의 特殊性에 비추어 船舶所有者가
企業活動上 부담하는 債務에 대해서 그의 責任을 어떻게 規律할 것인가에 있지만11)이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船舶所有者의 責任을 海産 또는 一定한 金額에 制限하는 경향이 있었
다.船舶所有者도 一般債務者와 마찬가지로 그의 企業活動에서 생긴 債務에 대하여 人的
無限責任을 지는 것을 原則으로 하지만12)一定한 要件을 갖춘 債務에 대하여는 海産 또
는 一定한 金額에만 强制執行을 許容하는 有限責任(beschränkteHaftung)制度를 인정하
였던 것이다.
責任制限 또는 有限責任은 船舶所有者에게만 한정된 問題가 아니다.債務不履行에 기
한 損害賠償責任(compensationfordamage)은 當事者의 特約으로 미리 債務者의 責任을
限定할 수도 있다(민법 제398조 제1항).그러나,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破産法上의
破産(bankruptcy)이나 相續法上의 限定承認(민법 제1028조 내지 제1040조)과 마찬가지
로,개별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가진 법률제도
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즉,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船舶所有者와 그 상대방사이의 개
별적 債權,債務 내지 法律關係에 관한 問題 이른바 海上運送人의 個別的 有限責任制度
가 아니라,특정의 航海 또는 事故와 관련된 모든 債權者 또는 모든 請求權者에 대하여
船舶所有者의 債務내지 賠償義務가 일괄하여 일반적으로 制限되는 總責任의 制限制度
10)정영석,「해상법 강의요론」,(부산 :해인출판사,2003),p.59.
11)R.Colinvaux,Carver'sCarriagebySea,Vol.1,13thed.(London:Stevens& Sons,1982),p.273.
12)藤崎道好,「海商法槪論」,(東京:成山堂,1974),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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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oftotalliability)이다.

ⅡⅡⅡ...理理理論論論的的的 根根根據據據

111...槪槪槪 說說說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中世 이래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海商法 固有의 制度로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데,오늘날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國家가 인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 制度를 인정하는 理論的 根據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現代私法의 일반적 추세가 企業者에 대한 一方的 保護에서 벗어나 債權者 또는
被害者保護로 중점이 옮겨가고 있고,1978年의 함부르크規則(UnitedNationsConvention
ontheCarriageontheGoodsbySea,1978)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海商法의
분야에서도 運送人의 責任을 强化하는 국제적 立法動向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日本,美
國,이태리 등 몇몇 나라에서는 海上․航空企業者의 責任을 制限하는 法律 및 關聯協約
의 規定들이 憲法上의 平等權이나 財産權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도 하였다.13)
위와 같은 추세와 관련하여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에 대한 現代的 意義를 다시 밝혀
볼 필요가 있다.이 節에서는 이러한 觀點에서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에 대하여 지금까
지 주장되어 온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 制度의 존속을 위한 現代的 論據를 제시하여 船舶
所有者責任制限制度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한다.

222...종종종래래래의의의 學學學說說說 및및및 그그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批批批判判判

이 制度의 理論的 根據를 역사적으로 보면,中世에 있어서는 코멘다契約 및 船舶共有의
有限責任 또는 게르만法의 加害物責任擔保原則(NoxaCaputSequitur)에 기인한 것으로

13)정영석,앞의 논문,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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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 왔었다.14)또 19世紀末에는 船舶法人(格)說이 주장되었는데15),이 說은 船舶事故
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것은 船舶所有者가 아니라 船舶 自體라고 하는 것이다.마치 商法
이 株式會社에 法人格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海商法은 船舶에 法人格을 부여하고 있어
서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의 起源은 船舶의 物的責任에 있다고 말한다.이 說은 對物訴
訟(actioninrem)을 인정하고 있는 英美法下에서는 몰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船舶의 法
人格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船舶을 物件으로 취급하여 法律行爲의 主體로 보지 않는 우
리나라 法制下에서는 支持받기 어렵다.
현재까지 주장되어 온 국내외의 유력한 學說은 다음과 같다16).
① 中世 冒險航海時代로부터 海商法 固有의 制度로서 文明 諸國에서 인정되어오고 있다
는 역사적 이유를 드는 說

② 船長의 法定代理權의 범위가 매우 광범함에도 불구하고 船舶所有者에게 人的無限責
任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說

③ 船長 및 船舶職員은 海技免許制度에 의하여 국가가 그 자격을 公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職務는 매우 專門的인 技術에 속하며,특히 航海 중에는 船舶所有者
가 그들의 行爲를 指揮․監督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船舶
所有者에게 無限責任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說

④ 에렌버그(Ehrenberg)가 有限責任의 根據를 企業活動의 分散에 두는 견해에 기초하
여,商法上의 다른 有限責任과 마찬가지로 所有와 經營의 分離에서 그 根據를 찾는
說

⑤ 海上企業固有의 大資本性과 海上固有의 危險을 고려하여 海上企業을 保護해야 한다
는 說

⑥ 海上企業은 國家政策的으로 특별히 保護할 필요가 있다는 說
⑦ 船舶所有者는 船員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民法上의 使用者責任(民法 第756條)과는 달
리 商法 第746條 1號의 規定에 의하여 船員의 選任․監督上의 過失有無에 관계없이,
즉 無過失責任을 지는 바,이처럼 責任이 훨씬 무거워진 船舶所有者의 使用者責任에

14)최기원,「상법신론(하)」,(서울:박영사,2004),p.815.;田中誠二,「신판 해상법」,(東京 :千倉書房,
1975),p.58.

15)정영석,앞의 논문,p.12.
16)자세한 것은 정영석,위 논문,p.11.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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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責任의 限度를 制限하는 것이 衡平의 原則에 附合한다는 說
⑧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責任保險(liabilityinsurance)에의 付保를 쉽게 하거나 적
어도 가능하게 한다는 說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諸學說을 檢討해 보면 첫째,오늘날 海運은 선박관련기술의 혁신적인 발달․항
해술의 발달 및 해운경영의 발달과 같은 해운의 기초를 이루는 제반여건이 中世와는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단지 歷史的 理由를 들어서 船舶所有者責任
制限制度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따라서 ①說은 타당하지 않다
고 하겠다.
둘째,오늘날에는 通信機關 및 金融機關의 발달과 支店․代理店制度의 보급 등으로 인
하여 船長 및 海員에 대한 指揮․監督이 쉬워진 것은 사실이나 船長의 權限도 사실상 縮
小되었다.17)뿐만 아니라 아래의 例와 같이 船長과 마찬가지로 그 職務가 事實上 獨立하
여 행해지고 있지만 그의 職務上 일어나는 債務에 대하여 責任制限을 인정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예컨대 특정공장에 속한 醫師가 診療를 할 때,工場側(즉,사업주)이 診療行爲
에 대하여 醫師에게 命令을 하는 것은 事實上 불가능하다.그렇지만 그 醫師의 過失로 인
하여 생긴 損害에 대하여 工場은 被害者에게 全額賠償할 責任을 진다.즉 船舶所有者와
같은 責任制限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그밖에도 國家公認의 免許를 가진 高度의 專門
技術을 가진 人力을 활용하는 企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船長 등의 경우에만 事實上․
法律上의 獨立性을 根據로 하여 船舶所有者에게 責任制限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고 생각된다.따라서 ②說과 ③說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에렌버그의 企業活動分散說과 이를 尖銳化한 田中耕太郞의 견해는 企業活動의
分散은 오늘날의 大企業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海上企業에 특유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支持받지 못하고 있다.18)
넷째,오늘날 大企業의 출현으로 기업의 大資本性과 위험의 大規模性이 海上企業에만
특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責任保險制度를 활용함으로써 責任을 轉嫁할 수도 있으며
또한 運送契約上 廣範圍한 免責約款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⑤說도 역시 타당성을 잃
고 있다고 하겠다.

17)田中誠二,앞의 책,p.59.
18)田中誠二,「해상법상론」,증보판,(東京:勁草書房,1985),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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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그럼에도 불구하고,海運業은 一國의 政治的․經濟的․軍事的 活動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한 나라의 海運의 盛衰는 그 國運의 消長과 密接한 관계가 있으므로 海運業
을 특별히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⑥說은 일응 타당하다고 본
다.
여섯째,船舶所有者의 使用者責任과 관련하여 상법개정전 대법원은 ‘상법 제746조 소정
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는 債務不履行責任에만 적용되고,不法行爲責任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였다.19)그러나 현행 상법은 선박소유자는 불법행위이든 계약책
임이든 더 나아가 과실의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책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개정후 대법원은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 여부를 불
문하고,선주의 책임제한을 인정하였다20).따라서 현행 상법하에서 ⑦說도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이론적근거로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곱째,獨逸에서는 1909年의 自動車保有者의 責任制限法에서 損害賠償額의 最高限度
를 制限하게 되었다.이는 自動車保有者가 높은 保險料를 負擔하지 않고도 責任保險에
付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21)⑧說도 같은 脈絡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선주책임제한은 논리적근거보다는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난 제도로 보아
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33...現現現代代代的的的 論論論據據據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국내법으로 그치지 않고 20世紀 이후 國際的 立法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즉 1924年 ‘航海船所有者의 責任制限에 관한 國際協約’,1957年 ‘航海
船所有者의 責任制限에 관한 國際協約’,1976年 ‘海事債權을 위한 責任制限協約’및 1969
年 ‘기름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9)대법원 1989.11.24.선고 88다카16294판결 등,위 판결을 비롯하여 대법원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선
주책임제한규정은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선박소유자등 책임제한사건(한원우판사
집필부분)”,『선박집행의 제문제』,(부산:부산지방법원,2002),p.113.

20)대법원 1995.3.25.94마2431결정,1995.6.5.95마325결정,98.3.25.97마 2758결정 등:한원우,위의
논문,p.113.에서 재인용

21)김상용,“위험책임과 엄격책임의 비교”「고시계」,통권538호(1986.12),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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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에 대한 새로운 理論的
根據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海運은 國際的 交流를 旺盛하게 하고 國民經濟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公益性이 강하기 때문에 海運企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政策
的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같은 맥락에서 선박소유자가 원인을 불문하고 책임을
지므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액을 감경시키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大部分의 國家가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를 法制化하고 있는 경우 이 制度를 採
擇하지 않은 나라의 海運業은 競爭에서 불리하다는 것22)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셋째,國際的 性格이 강한 海運分野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海運關聯 國際協約을 수용
하지 않을 수 없으며,이를 거부하는 것은 國際社會에서의 고립과 經濟的․文化的 落後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節次法의 활용에 의해서 債權者에 대한 公平하고 迅
速․確實한 債權額分配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紛爭當事者의 和解를 촉진시켜 분쟁을
사전에 防止하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船舶所有者의 責任限度額이 확정되어 있어 保險에의 附保가 쉽기 때문에 船舶
所有者가 無資力狀態가 되어도 損害賠償을 가능하게 하여 債權者保護의 역할을 할 수 있
고,船舶所有者는 安全하고 確實한 企業經營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現代的 意味에 있어서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의 理論的 根據를 제시하였
다.그러나 海運企業에 대한 政策的 保護․育成이 절실하다고 하더라고 責任限度額의 制
限이라는 債權者의 犧牲을 强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더욱 근본적인
問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방식은 ‘우연히 선택된 相對方에 의한 기묘한 保
護․育成策’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따라서 立法論으로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를
폐지하고 責任保險料의 國家補助를 주장하는 견해23)도 나타나게 되었다.
생각건대,現代私法의 추세는 企業者의 一方的 保護에서 벗어나,점차 債權者 또는 被
害者의 保護로 그 이념이 옮겨 가고 있다.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가 委付主義․執行主

22)JamesJ.Donovan,"TheOriginsandDevelopmentofLimitationofShipowner'sLiability",
TTTuuulllaaannneeeLLLaaawwwRRReeevvviiieeewww,Vol.53No.4.April1979):p.1007.

23)田中誠二,앞의 책,「해상법상론」,pp.78～79.;우리 판례의 입장과 책임제한폐지론에 관하여는,송상
현․김현,앞의 책,p.14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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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船價責任主義․金額責任主義의 순으로 발전해 온 것도 일면,이러한 脈絡에서 理解
할 수 있다.海商法 분야에서도 기업자의 일방적 보호라는 구태의연한 指導原理는 마땅
히 修正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指導原理의 修正은 船舶所有者責任制
限制度의 폐지라는 극단적인 措置가 아닌 制度의 合理的 改善,즉,船舶所有者 保護와 債
權者保護라는 양자의 合理的인 均衡點을 찾는 것이 海商法의 現代的 課題가 되어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1967年 “토리캐년事故(TorreyCanyondisaster)”24)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船舶의 大型化 및 高性能化에 따라 潛在的 危險이 증대했고,일단 事故가 발생하면 비록
오일탱커가 아니더라도 事故海域에는 기름에 의한 汚染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迅速한
海難救助와 같은 措置가 필요하게 된다.따라서 海洋의 秩序維持 및 公益의 실현을 위한
海上企業의 새로운 倫理를 積極的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가 改
善,發展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海上運送關聯企業이 海上의 利用에 대한 責任을 지
는 制度로서,또 債權者의 일방적 犧牲强要라는 評價를 받지 않을 정도로,비록 완벽하지
는 않지만,高額의 責任限度를 설정하고 이를 債權者에게 公正하고 迅速․確實하게 分配
하는 機能을 保障함과 동시에 船舶所有者를 결정적인 破綻으로부터 保護해 줄 수 있는
制度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444...結結結 語語語

최근에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의 合憲性 여부가 具體的으로 法廷에서 論難이 되는 까
닭은,과거와는 달리 海運企業의 基盤이 鞏固해지고 保險制度가 크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海運企業에 대한 强力한 國家的 保護가 絶對的으로 필요한 것인가,또 필요하다면 그 方
法面에서 債權者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制限이라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과연 공

24)1967년 3월 토리캐년호가 쿠웨이트산 원유를 싣고 영국의 Milfordhaven으로 항해하던 중 英國 西南部의
Scilly諸島 부근을 지나다가 암초와 충돌,좌초되어 막대한 원유가 유출되고,이에 영국정부는 비행기와
폭탄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선박잔해를 폭격한 사건으로 1969년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민사
협약’체결의 계기가 되었다:정영석,앞의 논문,p.19.;정해덕,“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유류오염
손해배상”,「법조」,통권500호(1998.5.),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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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타당하며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검토해 본 바와 같이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그 이념에 있어서 단순한 船
舶所有者의 保護라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양이용자들 사이의 정의실현 및 債
權者 또는 피해자의 保護라는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船舶所有者
責任制限制度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船舶所有者 중심주의에서 벗어
나서 사회에 대한 企業責任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海事債權관계의 전반을 유
기적으로 규율해야 한다.
둘째,商法 고유의 商人保護라는 이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활동보호 및 債權者의 保護
로 그 이념이 전환되어야 한다.해상기업의 활동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責任制限의 主體
와 責任制限對象債權이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債權者에 대한 공평하고 신속․확실
한 배상을 위해서는 이미 제정된 책임제한절차법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强制保險制度
의 도입 내지 보험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船舶所有者 등의 배상능력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거액 損害賠償의 경우에만 責任
制限을 허용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船舶所有者 등의 責任限度額까지는 强制保險(Zwangsversicherung)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債權者에게 확실한 배상을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第第第222節節節 立立立法法法主主主義義義

ⅠⅠⅠ...槪槪槪 說說說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를 그 內容面에서 보면 英國法系․美國法系․프랑스法系․독
일法系의 대립이 매우 심하였다25).이러한 대립은 法律關係의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
25)田中誠二,앞의 책,「신판 해상법」,p.61.:그러나,현재는 해상법의 특성을 고려,국제협약 등을 통해
통일규정을 두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바,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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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특히 立法主義로서 살필 수 있는 것은 ① 責任制限의 對象이 되는 債權의 範圍에
관한 問題 ② 責任制限의 방식에 관한 問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종래의 일반적인 논술방식은 責任制限의 對象이 되는 債權의 範圍에 관한 問題와 責任
制限의 방식에 관한 問題를 한데 묶어서 논하거나,責任制限의 방식에 관한 問題에 국한
해서 논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두 가지 問題는 立法主義가 서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 觀點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分離해서 考察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節에서는 立法主義에 대한 이 두 가지 觀點에 대해서 각각 說明하고 批判하기로 한
다.

ⅡⅡⅡ...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의의의 對對對象象象이이이 되되되는는는 債債債權權權의의의 범범범위위위

종래 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은 그의 기업활동 수행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船舶에 의한 航海活動과 관련한 船長 기타 船舶使用人의 行爲
에 기하여’발생한 인적손해 및 재산상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구체적으로 어떤
채무에 책임제한을 責任制限을 인정할 것인가는 이미 말한 것과 같이 각국의 立法主義가
나누어져 있는 바,다음과 같이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26).
첫째,가장 넓은 범위의 責任制限을 인정하는 것은 종래의 프랑스主義이다.이는 船長
이 그 權限 內에서 행한 法律行爲 債務에 대한 責任과 船員의 加害行爲에 대한 責任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責任制限을 인정한다27).그리고 1967年의 ‘船舶 기타 海上救助物의
成立에 관한 法’(Loide3janvier1967,portantstatusdenaviresetautresbâtimentde
mer)제58조 이하도 여기에 가깝고,개정전의 日本 商法 제690조도 같은 입장이다28).
둘째,프랑스주의보다는 좁지만 뒤에서 보는 英國主義보다는 넓게 責任制限을 인정하
는 종전의 獨逸主義이다.즉,船長의 加害行爲에 대한 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을 인정하고
있다(1972年 改正前의 獨逸 商法 제486조)29).
26)자세한 것은 정영석,앞의 논문,p.22.이하 참조
27)프랑스는 1681年 海事勅令의 해석문제로 대서양과 지중해연안의 학자들사이에 격론이 있었다.그 결
과 지중해연안 법학자의 견해가 우세하게 되어 1814년 6월 14일의 法律로 선장이 체결한 계약상의 책
임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委付를 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정영석,위의 논문,p.22.

28)정찬형,「상법강의(하)」,(서울 :박영사,2001),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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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가장 좁게 責任制限을 인정하는 것은 종래의 英國主義였다.이것은 船員의 不
法行爲에 한해서 具體的으로 列擧한 범위 내에서만 責任制限을 인정한다(1894年 영국 상
선법 제503조).30)

ⅢⅢⅢ...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의의의 方方方式式式

111...委委委付付付主主主義義義(((AAAbbbaaannndddooonnnsssyyysssttteeemmm)))

舊프랑스主義라고도 하는데,船舶所有者는 人的無限責任을 지지만,債權者에 대해서
海産의 委付(abandonment)를 함으로써 그의 責任을 면하게 된다.즉 債務者가 選擇權을
가지는 일종의 任意債權이다.한 航海에 대하여 이 이상의 責任을 지지 않기 때문에 航海
主義를 취한다고 한다.
과거,프랑스는 1885年 8月 12日의 商法 第216條에서 委付主義를 취하였으나 1967年
“船舶 기타 海上救助物의 地位에 관한 法”제61조로 이를 개정하여 1957年 協約을 받아
들였다.그러나 아직도 라틴아메리카 등 프랑스法系의 國家들 중에는 이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31)

222...執執執行行行主主主義義義(((EEExxxeeekkkuuutttiiiooonnnssssssyyysssttteeemmm)))

獨逸主義라고도 하며,船舶所有者가 債務는 전액부담하나,責任은 海産에 制限되는 物
的有限責任制度이다.그 결과 强制執行(execution,Zwangsvollstreckung)은 海産에 대하
여만 가능하고 陸産에 대한 强制執行은 불가능하고,선박이 멸실되면 책임이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委付主義와 같다.航海主義를 취하고 있으며,1897년의 독일상법과 스칸디나비
아 諸國이 취한 방식이다.32)

29)독일은 1972년에 1957년 협약을,다시 1986년에는 1976년 협약을 조약을 수용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이
있었다:정찬형,앞의 책,p.737.참조

30)정찬형,위의 책,p.737.
31)정찬형,위의 책,p.736;구체적으로 아르헨티나․브라질․이집트․페루 등을 들 수 있다:정영석,앞
의 논문,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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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金金金額額額責責責任任任主主主義義義(((SSSuuummmmmmeeennnhhhaaaffftttuuunnngggssssssyyysssttteeemmm)))

英國主義라고도 하며 船舶所有者의 責任은 人的有限責任이다.每 事故를 단위로 一定
한 金額을 限度로 船舶所有者가 人的有限責任을 지는 制度이다.한 航海 중에 여러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한도가 현저히 증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事故를 기준으로 하
므로 航海主義에 대응하여 事故主義라고 부른다.이 制度는 일찍이 英國에서 海上保險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33)
英國 이외에 1924年의 네델란드 상법도 責任限度를 기준톤당 50굴덴(Gulden)으로 制限
하는 방식을 취했고(541조 1항)34)그 밖에 1957年 協約과 1976年 協約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444...船船船價價價責責責任任任主主主義義義(((WWWeeerrrttthhhaaaffftttuuunnngggssssssyyysssttteeemmm)))

美國主義라고도 하며 船舶所有者의 責任은 원칙적으로 항해말의 海産價額을 한도로 人
的有限責任이지만 海産을 受託者(trustee)에게 委付해서 責任을 면할 수도 있다.債務者
가 選擇權을 가지는 任意債權이고 航海主義를 취한다.美國도 1935年 8月 29日의 船舶所
有者責任制限法(U.S.C.A.Title46:Shipping,“LimitationofShipowners'LiabilityAct”)으
로 1851年 有限責任法(LimitedLiabilityActof1851)을 改正하여 選擇的 委付權을 폐지
하고,또한 사람의 死傷에 대해서는 金額責任主義를 倂用하는 것으로 하였다.35)따라서
1924年 協約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32)Alex.Rein,“InternationalVariationsonConceptsofLimitationofLiability”,TTTuuulllaaannneeeLLLaaawwwRRReeevvviiieeewww,
Vol.53,No.4(April1979),p.126.

33)Ibid.p.1265.
34)정찬형,앞의 책,p.737.;田中誠二,앞의 책,「海商法詳論」,p.83.:네델란드는 1957년 조약만을 인준하
고 있다(정찬형,위의 책,p.737.참조)

35)정찬형,위의 책,p.737.;1935年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LimitationofShipowners'LiabilityAct)에 대
하여는 NicholasJ.HealyandDavidJ.Sharpe,CCCaaassseeesssaaannndddMMMaaattteeerrriiiaaalllsssooonnnAAAdddmmmiiirrraaallltttyyy(Minn:West,
1977),pp.812～8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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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選選選擇擇擇主主主義義義(((oooppptttiiiooonnnsssyyysssttteeemmm)))

1907年 C.M.I.베네치아會議의 決議案에 의거,1908年 벨기에 海商法과 1928年 改正 그
리스法이 採用한 立法主義이다.36)
이는 委付主義․船價責任主義 및 金額責任主義를 選擇하도록 하는 選擇債權이다.다
만,事故主義는 採用하지 않고 모두 航海主義에 의한다.
1968年 구蘇聯의 海商法典(MerchantShippingCodeoftheU.S.S.R.,1968)은 船價責任
主義를 倂用하는 1924年 協約의 방식 외에,船舶所有者에게 委付의 選擇權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選擇主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666...倂倂倂用用用主主主義義義(((sssyyysssttteeemmm ooofffdddooouuubbbllleeellliiimmmiiitttaaatttiiiooonnn)))

1924年 協約이 採擇한 責任制限方式으로서,船價責任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이에 金額責
任主義를 倂用한 것이며,船價의 評價에 관하여 航海主義와 事故主義를 折衷한 것이다.
1928年의 改正 벨기에 海商法․1935年 美國法․1939年의 이태리 船舶所有者責任法 등
이 대체로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37)

ⅣⅣⅣ...立立立法法法主主主義義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批批批判判判

위에서 설명한 각 立法主義의 長․短을 檢討․批判하여 보기로 한다38).

첫째,委付主義의 단점으로는 委付權行使 여부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 쉽고,선박소유자
가 船價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부권행사를 주
저한다는 점,채권자의 同意없이 새로운 航海를 시작한 때에는 委付權을 喪失하므로 사
고후 장기간 船舶을 계류하는 일이 있어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들수 있다.

36)정찬형,앞의 책,p.737.;Alex.Rein,op.cit,pp.1267～1268.
37)田中誠二,앞의 책,「해상법 상론」,p.84.
38)자세한 것은 손주찬,「상법(하)」,제8증보판,(서울 :박영사,2000),pp.707～7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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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執行主義는 事故發生 후 주된 책임재산인 船舶管理가 소홀하여질 우려가 있고,
强制執行節次가 복잡하여 실제 獨逸에서도 잘 이용되지 못했다는 점 등이 短點으로 지적
되고 있다.
그 밖에 委付主義와 執行主義도 事故發生후 海産滅失로 인한 危險負擔이 債權者에게
轉嫁되고,위 제도가 組合的인 기업형태 내지 航海 자체가 모험이었던 옛날에는 큰 의미
가 있었으나 해상기업이 거대해지고 화폐경제가 발달한 경제구조하에서는 의미가 상실
되고 있으며,책임보험제도의 발달 등으로 의미가 크게 퇴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날
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船價責任主義는 人的有限責任이어서 債權의 確保가 확실하고,船舶所有者가 船
價를 供託(deposit,Hinterlegung,consignation)하고 船舶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
이 있으나,반면 船價決定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加害船舶의 老朽化 정도에 따라 責任
限度에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넷째,金額責任主義는 責任限度가 명확하고,海産滅失여부가 책임액과 直接的인 관계
가 없으며,절차가 간단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한편,事故主義를 기초로 매 사고발생
시마다 責任基金을 형성하게 되어 計算의 기초가 불명확하고,航海 중 수회의 사고가 발
생하면 責任限度額이 현저히 증가하여 결국 책임제한제도의 존재의의 자체를 유명무실
하게 만든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選擇主義와 倂用主義는 지금까지 검토한 諸 方式을 折衷한 것이므로 이들
諸 方式의 長․短點을 함께 가지고 있다.이 중 選擇主義는 委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결점이라고 할 것이다.倂用主義를 취한 1924年 協約은 大陸法係와 英美法係의 부분
적 양보에 의한 모자이크式 立法으로서 事故主義와 航海主義를 倂用하였으므로 辨濟淸
算方法이 난해하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들 選擇主義와 倂用主義
는 船舶所有者保護에 너무 치중하여 債權者 또는 被害者의 保護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制
度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상 여러 가지 責任制限의 방식을 살펴본 결과,각각 나름대로의 長․短點을 가지고
있으나,그 중에서는 金額責任主義가 가장 合理的인 制度라고 생각한다.事故主義에 따르
는 短點이 지적되기도 하지만,이는 반대로 債權者 또는 被害者의 두터운 保護라는 觀點
에서 보면 長點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특히 이 制度는 責任保險制度를 더욱 활성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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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한다.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나타난 責任制限의 방식 가운데서는 金額
責任主義가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현행 우리나라 상법도 金額主義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9)

第第第333節節節 沿沿沿革革革과과과 立立立法法法例例例

ⅠⅠⅠ...起起起 源源源

船舶所有者責任制限의 起源은 분명하지 않으나,홈즈(OliverWendellHomes)는 그의
論文 '커먼 로'(TheCommonLaw)에서 그 起源을 로마法上의 加害者 委付制度(Noxae
Deditio)40)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그러나 홈즈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
았고,로마海法典(RommaMaritimeCode)에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에 대한 規定이 포
함되어 있었다고 믿을만한 이유도 거의 찾을 수 없다.41)
商法上의 有限責任은 일반적으로 12世紀 이전에 創案된 코멘다 契約(Contractde
Commande)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42)한편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西로마帝國의 沒
落(454A.D.)과 十字軍戰爭(1096～1291A.D.)사이에 近代商法의 요람인 이태리에서 처
음으로 나타나서 스페인과 프랑스로 퍼져 나갔다.43)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에 대한 최
초의 근거는 11세기의 이태리 아말피아 自由貿易共和國(FreeandTradingRepublicof
Amalphia)의 商法典(theAmalphiaTable)에 나타난다.44)
16～17世紀의 商業革命은 유럽의 거의 모든 海洋國家에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의 採
擇과 普及을 가져왔다.이 制度는 西地中海로부터 英國을 除外한 大西洋沿岸의 貿易國家
39)최기원,앞의 책 p.820.
40)노예가 저지른 犯罪나 損害에 대하여 노예의 主人이 그 노예를 被害者에게 委付함으로써 責任을 면하
게 되는 로마 市民法上의 制度이다 :JosephR.NolanandN.J.Connolly,BBBlllaaaccckkk'''sssLLLaaawwwDDDiiiccctttiiiooonnnaaarrryyy,
5thed.(Minn.:West,1979)p.372,p.960.

41)JamesJ.Donovan,"TheOriginsandDevelopmentofLimitation-ofShipowner'sLiability",
TTTuuulllaaannneeeLLLaaawwwRRReeevvviiieeewww,Vol.53No.4pApril1979):p.1000.

42)藤崎道好,앞의 책,p.33
43)JamesJ.Donovan,op.cit,p.1001.
44)Ibid.,p.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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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北海 및 발틱(Baltic)國家에까지 퍼져 나갔다.이 시기 近代유럽國家의 발전과 商業
에 관한 또는 政治的 法源則에 대한 法典化 勞力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심지어는
絶對王政國家들 조차도 國際海法을 法典化하고 體系化하려는 試圖를 하였는데,그 最初
의 성과는 콜베르長官(Colbert)의 지휘하에 1681年에 편찬된 프랑스 루이 14世의 海事勅
令(Ordonnancedelamarine)45)이다.이 海事勅令은 프랑스의 海事 및 商事關係者에게
기존의 海事 및 商事法典과 判例의 惠澤을 보장하려는 시도였다.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
에 관하여 海事勅令에서는 委付主義를 採擇하였다.
1681年의 海事勅令은 각 국에 잘 受容되어 즉시 海運國家 공통의 法律이 되었다고 報
告되었다.46)英國에 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프랑스에서 루이 14世의 海事勅
令이 거의 완전하게 1807年의 프랑스 商法典에 受容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結論을 뒷받
침한다.이처럼 나폴레옹 商法典에 受容됨으로써 海事勅令은 결국 몇몇 유럽 및 라틴아
메리카 諸國의 海法의 一部가 되었다.47)또 英國이나 美國에서는 法律로서 採擇되지는
않았지만,海事勅令 및 그에 대한 註釋은 海事法院(AdmiraltyCourt)에 의해 一般海事法
의 證據로(asevidenceofthegeneralmaritimelaw)받아들여졌다.48)

한편 英國의 海運業者는 커먼캐리어(common carrier)의 保險者責任과 使用者責任
(RespondantSuperior)에 관한 커먼로原理(CommonLawDoctrines)에 의하여 부담을 받
게 되었다.經濟的으로 英國 海運産業의 불리한 입장은,루이 14世의 海事勅令이 大陸의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海事法上의 保護를 法典化한 이후 15年이상 지속되었다.그러나
1733年의 부처事件49)을 계기로 하여 英國議會는 船舶․屬具 및 運賃(pendingfreight)에
船舶所有者의 責任을 制限하는 法律을 制定하였다.50)그런데 이 法律은 船舶所有者의 責
任限度를 “事故直前”의 船價에 따라서 計算하기 때문에 船舶의 管理가 매우 소홀하게 되

45)루이 14世의 海事勅令은 17世紀 中央集權的 近代國家의 獨立的 海商法의 嚆矢로 평가받고 있다:정영
석,앞의 책,p.50.

46)JamesJ.Donovan,op.cit,p.1004.
47)예컨대,獨逸 海商法,네덜란드 海商法,벨기에 商法,이태리 海商法,러시아 海商法,스페인 海商法,포
르투갈 海商法,브라질 海商法,아르헨티나 海商法,칠레 海商法 등에 수용되었다:정영석,위의 책,p.50.

48)JamesJ.Donovan,op.cit,pp.1003~1005.
49)Boucherv.Lawsonm (1734)Cas.temp.Hardw.85.
50)선장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Boucher사건의 판결이 있자,런
던의 선박소유자,기타 상인들이 하원에 입법을 청원하였다고 한다:R.Colinvaux,CCCaaarrrvvveeerrr'''sssCCCaaarrrrrriiiaaagggeee
bbbyyySSSeeeaaa,Vol.Ⅰ,12thed.(London:Stevens& Sons,1971),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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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함이 있었다.이러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1784年의 法律 改正 및 1813年의 새로운
法律51)의 制定 등 몇 차례의 改廢52)를 거친 후 1894年 商船法(MerchantShippingAct,
1894)第 503條에 의하여 金額責任主義를 확립하였다.1894年 商船法 第503條는 다시
1957年 協約의 受容에 따라 1958年의 改正이 있었다.
그러나 1976年 協約이 成立함에 따라서 英國은 商船法을 다시 改正하여 1979年 商船法
(MerchantShippingAct,1979)第17條 및 附則 第4條로써 1976年 協約을 受容하였는데,
1976年 協約의 發效日인 1986年 12月 1日부터 1979年의 商船法 第17條가 發效하여 1958
年 商船法 第503條를 대신하게 되었다.53)

한편 美國에서는 1851年 메인州(StateMaine)의 上院議員인 한니발 햄린(Senator
HannibalHamlin)이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가 포함된 法律案을 제출하고 여러 차례 이
를 討議한 끝에 이 法律案이 통과되었다54).이 法律의 提案者는 英國法을 그대로 받아들
이려고 하였으나(althoughareplicationoftheEnglishlaw mayhavebeenthegoalof
thedraftsmenofthebill),통과된 法律은 英國의 制度와 大陸法係의 制度를 混合한 것이
었다.55)그 후 몇 차례의 改正을 거친 뒤,1935年에는 1924年 協約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船價責任主義와 金額責任主義를 倂用한 制度를 확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56)

日本의 경우 海運業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委付主義를 굳게 지켜오다가 1975年 12月
20日에 法律 第94號로 “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에관한法律”을 制定하고,동시에 商法 第
690條를 改正하면서 第691條․第692條를 削除하여 1957年 協約을 受容하였다.그 후
1982년 5월에 1976年 協約을 受容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여 198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
였다.57)

51)AnActtoLimitResponsibilityofShipOwnersinCertainCases,53Geo.3,o.159(1813).
52)R.Colinvaux,op.cit,12thed.,pp.176～179.
53)최기원,앞의 책,p.819.;J.Kenneth Goodacre,MMMaaarrriiinnneeeIIInnnsssuuurrraaannnccceeeCCClllaaaiiimmmsss,2nded.(London:
Witherby,1981),p.864.,pp.874～881.;B.K.MinandJamesM.West,“LimitationofShipowners'
Liabilityunderthe CommercialCodeofKorea”,JJJooouuurrrnnnaaalllooofffMMMaaarrriiitttiiimmmeeeLLLaaawwwaaannndddCCCooommmmmmeeerrrccceee,Vol.16,
No.1(January1985),p.27.

54)정영석,앞의 책,p.51.
55)JamesJ.Donovan,op.cit,pp.1010～1017.
56)藤崎道好,앞의 책,p.34;KajPineusandHansGeorgeRöhreke,LLLiiimmmiiittteeedddLLLiiiaaabbbiiillliiitttyyyiiinnnCCCooolllllliiisssiiiooonnn
CCCaaassseeesss (London:Lloyd'sofLondonPress,1984),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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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國國國際際際協協協約約約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中世 이후 大部分의 國家에서 인정하고 있는 海商法上의 특
수한 法律制度이지만,內容面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獨自的인 立法을 하고 있었다.
한편 19世紀末 이후 資本主義經濟가 발달하여 국가간 貿易이 擴大되고,海運企業의 活
動이 활발하게 되면서 海上企業活動과 관련된 涉外的 法律關係58)가 빈번하게 발생하였
다.그래서 海法分野의 國際的 統一이 절실히 요구되었고,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898
年 國際海法會(C.M.I.)59)가 創設되었다.C.M.I.는 설립초기부터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
를 檢討해 왔다.즉 成立 후 곧 C.M.I.는 船舶所有者責任制限에 관한 協約의 草案作成을
위한 討議를 시작하였다.이후 여러 차례의 會議를 거쳐서 마침내 1913年에 草案이 작성
되었으나 第1次 世界大戰으로 인하여 그 기간 중에는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그
후 1921年 C.M.I.本會議에서 草案이 檢討되었고,1922年과 1924年의 外交會議에 提出되
어 1924年 航海船所有者의 責任制限에 관한 國際協約이 採擇되었다.벨기에․브라질․덴
마크․핀란드․프랑스․이태리․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의 9개
국이 批准한 이 協約은 1931年 6月 2日에 發效되었다.60)
그러나 1924年 協約은 그 成立過程에서부터 大陸法係와 英美法係의 대립을 서로 조금
씩양보하여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大陸法係 國家에서는 船舶所有者의 責任
을 加重하는 것이 되었고,英國의 입장에서는 船舶所有者의 責任을 輕減하는 것이지만
종래의 法制를 顯著히 변경하는 것이 되어 처음부터 不滿要因을 내포하고 있었다.더구
나 事故主義와 航海主義를 折衷하였기 때문에 協約 자체가 매우 난해하게 되었다.그 뒤
1955年 C.M.I.마드리드 本會議와 1957年 海事法外交會議에서 이런 問題點이 討議되었다.
결국 1957年 브뤼셀에서 “1957年 航海船所有者의 責任制限에 관한 國際協約”이 採擇되었
는데,서유럽을 중심으로 50개국이 批准한 이 協約은 1968年 5月 31日 發效되었다61).

57)최기원,앞의 책,p.819.
58)우리나라는 선주의 책임제한여부 및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하여 선적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60조
제4호).

59)C.M.I.는 1898年 브뤼셀에서 創設되어 앤트워프에 本部를 두고,海事私法에 관한 統一協約에 寄與하
고 있는 團体로서 각국의 國家海法會(NationalAssociation)와 終身의 個人會員으로 構成되어 있는
非政府間機構(Non-GovernmentAssociation)이다.

60)정영석,앞의 책,p.53.
61)정영석,위의 책,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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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多者協約(multilateralconvention)
은 1976년의 “海事債權을 위한 責任制限協約(ConventiononLimitationofLiabilityfor
MaritimeClaims)”이다.1970年代에 이르러 각종 海事國際機構에서는 1957年 協約이 責
任限度額이 너무 낮고,소송이 빈발하였으며,事故발생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 존재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피해자의 責任保險者에 대한 直接請求權 인정여부에 대한
각국의 해석이 제각각 달라 혼선을 초래하는 등 만족스러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62).이에 그간 경험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고,C.M.I.는 1957年 協約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관한 설명서를 각 회원
(국)들에게 발송하여 草案作成을 위해 노르웨이의 알렉스 레인(Alex.Rein)을 議長으로
하는 小委員會를 構成하였다.위 小委員會는 1973年과 1974年에 여러 차례 會議를 거쳐
1974年 함부르크 本會議에 草案을 제출하였고,C.M.I.는 수정작업을 거쳐 C.M.I.의견으로
政府間海事諮問機構(IntergovernmentalMaterialConsultativeOrganization:I.M.C.O.)63)
에 위 草案을 제출하였다.위 초안은 責任限度額을 빈 칸으로 남겨둔 채 I.M.C.O.의 수정
을 거쳐 海事法外交會議에 提出되었다.64)1976年 런던에서 열린 “海事債權에 대한 責任
制限에 관한 國際會議”에서 採擇된 1976年 協約은 1985年 12月까지 11개국이 批准하였
고,1986年 12月 1日을 기해서 發效되었다.65)그 뒤 1996년 5월 3일 국제해사기구(I.M.O.)
는 1976년 협약체결 이후 물가상승과 해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피해금액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改正議定書를 채택하고,14개국이 비
준하여 2004년 5월 13일부터 발효되었다66).

62)정영석,앞의 책,pp.53～54.
63)政府間海事諮問機構는 1982年 5月 22日부터 國際海事機構(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
I.M.O.)로 이름을 바꾸었다.

64)ArthurM.Boal,“EffortstoAchieveInternationalUniformityofLawsrelatingtoLimitationof
Shipowners'Liability”,TTTuuulllaaannneeeLLLaaawwwRRReeevvviiieeewww,Vol.53,No.4(April1979),pp.1295～1296.

65)최기원,앞의 책,p.819..
66) 최기원,위의 책,p.819.; 송상현․김현,앞의 책,p.125.;국제해사기구(IMO) 인터넷사이트
(http://www.imo.org./)조약자료 참조.1996년 개정의견서와 관련하여 뒷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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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美美美國國國 船船船主主主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法法法((((((LLLiiimmmiiitttaaatttiiiooonnnooofffSSShhhiiipppooowwwnnneeerrr'''sssAAAcccttt)))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는 1734년까지는 영국법에 존재하지 않았다.67)그런데 당시 영
국의 선박소유자들은 유럽대륙의 경쟁자들이 부담하지 않는 책임을 지게됨에 자극받아
의회로 하여금 선박소유자의 故意나 惡意(Privityofknowledge)가 아닌 경우 선장이나
선원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船舶의 價額 및 屬具와 당해 항해에서 취득할 運賃額의 범위
로 한정하는 법령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미국에서는 선박소유자책임제한에 관한 영국법을 메인州와 매사추세츠州에서 주법으
로 채택하였으나 연방해사법에서는 책임제한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그런데
1848년 New JerseySteam NavigationCo.v.Merchant'sBank(TheLexington)사건68)
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계약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액 책임
을 부담시켰다.따라서 미국의 선박소유자들은 책임부담의 잠재적 위협과 영국 선주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회에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였다.
1851년 Maine州의 상원의원 한니발 햄린(SenatorHannibalHamlin)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가 포함된 법률안을 제출하고 여러 차례의 토의를 그쳐 위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원래 제안자는 영국법을 그대로 수용하려 하였으나,의회논의과정에서 영국
과 대륙법계의 제도를 혼합한 법률이 통과되었다69).
의회는 결국 1851년에 船舶所有者責任制限法 (LimitationofShipowner'sAct)70)을 제
정하여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소송을 금지하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특별한 책임
제한절차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확정하고 이를 선박가액과 운임
액으로 제한하는 책임제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동법의 목적은 선박의 建造를 촉진
시키고 해운산업에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었다.71)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67)책임제한은 실무적으로도 선박을 보험에 付保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海難으로 인한 비
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시키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3Benedicton Admirality(7th ed.1986);
Buglass,"LimitationofLiabilityfrom aMarineInsuranceViewpoint,"53Tul.L.Rev.1364(1979);
Donovan,"TheOriginsandDevelopmentofLimitationofShipowners'Liability,"53Tul.L.Rev.
999(1979)참조.

68)47U.S.(6How.)344,12L.Ed465(1848).
69)JamesJ.Donovan,op.cit.,pp.1010-1017.
70)ActofMar.3,1851,ch.43,9Stat.635,현재의 46UnitedStateCode(U.S.C.)제181-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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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에는 1924년 협약과 매우 유사한 船價責任主義와 金額責任主義를 병용한 제도를
확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72)동법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나 그 동안 책임제한제도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해운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원래의 목
적은 해상보험의 이용과 積荷의 損失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船荷證券 關係
法 및 계약에 의한 책임제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이
다.73)그러나 일반적으로 책임제한제도는 해운산업에 관련된 당사자와 그 서비스의 제공
을 받는 荷主 및 旅客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ⅣⅣⅣ...韓韓韓國國國 商商商法法法

해상법은 선박소유자에게 해상사업을 적극적으로 경영하도록 조성하기 위하여 해
상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책임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해상법에는 총괄책임제한(globallimitation,generallimitation)과 단위책임제한
(packagelimitation,unitlimitation)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전자는 선박운항
의 불법행위 그리고 운송채무에 적용되고,후자는 해상운송계약의 불이행에 적용하
고 있다74).해상법은 1976년 “국제 해사채권 협약”과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Hague-VisbyRule)”의 책임제한 규정을 근거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규정과 해
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75)을 두고 있다.그리고 유조선 소유자의 책임제한 제도는
1969년 “국제 민사책임 협약”과 1971년 “국제 기금 협약”을 근거로 해상법의 특별
법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입법하였다.

71)HartfordAccident&IndemnityCo.v.SouthernPacificCo.,273U.S.207,47S.Ct.357,71L.Ed.
612(1927)참조.

72)藤崎道好,앞의 책,p.34.;KajPineusandhansGeorgRöhreke,LimitedLiabilityinCollisionCases,
London,Lloyd'sofLondonPress,1984,p.21.

73)O'Donnell,"DisasterofftheCoastofBelgium :CapsizedFerryRenewsConcernsoverLimitation
of ShipownerLiability,"10Suff.Trans.L.J.377(1986)참조.:송상현․김현,앞의 책,p.148.에서
재인용

74)상법 제782조의2는 매포장당 500계산단위를 한도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다:2004.7.22.대법원
선고 2002다44627판결 참조

75)해상운송인 면책과 관련하여서는 정영석,「해상운송법 강의」,(부산 :효성문화사,2001),p.163.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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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1962년 해상법을 제정시 1924년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협약을 받아들
여서 선가주의와 금액주의를 병용하였다.그 후 30년이 지나서 1991년 해상법을 개
정할 당시에는 이미 1957년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협약이 국제 해사채권 협약의 발효
로 폐기되었기 때문에 바로 1976년 국제 해사채권 협약을 도입하여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 협약을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법으로 공포하는 방식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협약의 내용을 상법전에 수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1962년 상법 제5편
으로 제정된 우리나라 해상법은 依用商法의 委付主義(依用商法 제890조)를 버리고,1924
년 船主責任制限協約을 따라 船價責任主義와 金額責任主義를 병용하는 立法主義를 채택
하였다.그 당시로서는 金額責任主義를 국내법으로 입법한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모로
코 비준,1958년 영국 채택)우리나라가 앞질러 이를 국내법화한다는 것이 입법 기술 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너무 빠른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다만,금액책임
주의에 관한 규정에서 그 금액과 책임 원인을 정함에 있어서 1957년 航海船所有者責任制
限協約의 내용을 참작하였다.그러나 당시 상법의 船價主義하에서는 선박의 가액을 평가
하기가 쉽지 아니하였고,금액책임주의를 병용한다고는 하나 이에 따른 책임한도액도 지
나치게 소액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이에 1991년 12월 31일 상법 개정시 국제적
추세에 따라 1957년 航海船所有者責任制限協約을 뛰어넘고 이미 1986년 발효되어 있는
1976년 海事債權責任制限協約을 수용하여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를 전면 개정하였다.
다만,破損船舶 및 積荷除去義務 등은 責任制限債權에서 제외하는 등 약간의 수정을 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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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333章章章 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의의의 主主主體體體

第第第111節節節 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1976年 協約은 海上企業의 活動保護와 함께 海上交通의 安全性 保護 및 海洋還境保全
을 위해서 海難救助者를 責任制限의 主體에 포함시키는 외에,責任保險者를 責任制限의
主體로 하고 있다.그 밖에 船舶所有者 등이 履行補助者의 行爲에 대하여 結果責任을 지
는 모든 경우에,그 履行補助者도 責任制限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1...船船船舶舶舶所所所有有有者者者 (((제제제111조조조 제제제111항항항,,,제제제222항항항)))

1976年 協約은 責任制限의 主體로 船舶所有者를 들고 있는데(제1조 제1항),이 때의 船
舶所有者는 航海船의 所有者(owner of seagoing ship)․傭船者(charterer)․管理人
(manager)과 運航者(operator)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제1조 제2항).
이런 점에서는 1957年 協約과 다를 바 없으나,76)더욱 적극적으로 規定하고 있다는 점
에 그 意義가 있다.

222...救救救助助助者者者 (((sssaaalllvvvooorrrsss)))

1976年 協約 第1條에서는 救助者에게 責任制限의 利益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혁신이다.77)救助者(salvor)라 함은 船舶의 救助作業과 直接 관련된 作業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제1조 제3항).또 이 協約은 救助作業에 대한 解釋規定을 두어 ① 海難
을 당한 船舶을 直接 救助하는 일 ② 沈沒船․難破船․坐礁船 또는 抛棄船의 引揚,除去,
破壞 또는 無害措置하는 作業(제2조 제1항 d호)③ 船舶의 積貨를 除去․破壞 또는 無害

76)PatrickGriggsandRichardWilliams,LLLiiimmmiiitttaaatttiiiooonnnooofffLLLiiiaaabbbiiillliiitttyyyfffooorrrMMMaaarrriiitttiiimmmeeeCCClllaaaiiimmmsss(London:Lloyd'sof
LondonPress,1986),p.6.

77)Ibid,,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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措置하는 일(제2조 제1항 e호)④ 이 協約에 의해서 責任을 制限할 수 있는 損失을 防止
하거나 最小化시키기 위하여 취한 措置(제2조 제1항 f호)를 모두 救助作業에 포함시키고
있다.
救助者를 責任制限의 主體에 포함시킨 것은 도조마루 事件78)에서 英國 大法院이 내린
判決에 國際海難救助關係者가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졌다.79)도조마루 事件에서 영
국법원은 “비록 救助作業을 돕고 있었다고는 하지만,損害發生 時에 救助者의 船舶 밖에
서 일하고 있던 잠수부(diver)의 過失에 기인해서 일어난 損失에 관해서 救助者는 그의
責任을 制限할 수 없다”고 判示하고,아울러 “그 잠수부의 行爲는 救助船의 관리상 이루
어진 行爲가 아님은 물론 救助船 內에서의 行爲도 아니다”고 判示하였다.이 判決로 말미
암아 오일탱커․危險物運搬船 또는 燃料油를 많이 積載하고 있는 大形船의 救助에 있어
서 救助者는 汚染問題를 포함한 特殊費用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였는데,이것이 반영되어
救助者에게 責任制限의 主體性을 인정하였다.
救助者가 안심하고 救助作業을 할 수 있고,遭難한 船舶所有者의 結果的責任에 대한 責
任制限도 가능하게 되므로 매우 현실적이고 적절한 발전이라 하겠다.

333...履履履行行行補補補助助助者者者 (((제제제111조조조 제제제444항항항)))

1976年 協約 제1조 제4항은 그의 作爲․不注意 또는 怠慢(act,neglectordefault)에 대
하여 船舶所有者 또는 救助者가 責任을 져야 할 사람,즉 履行補助者에게 責任制限의 主
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規定은 履行補助者의 범위에 대하여 1957年 協約의 경우보다 넓게 規定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범위를 具體的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1957年 協約이 “船舶所有者 등과 雇
傭關係가 있는 사람만 責任制限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비하여,1976年 協約은 ‘船
舶所有者 또는 救助者가 그의 履行補助者의 行爲에 대하여 結果責任을 지는 모든 경우
에,이들 履行補助者도 責任制限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立法的으로 해결하였다.
즉 이들 履行補助者와 船舶所有者 또는 救助者와의 사이에 雇用關係가 필요한 것은 아니

78)TheTojoMaru〔1971〕,1,Lloyd'sRep.341.
79)PatrickGriggsandRichardWilliams,op.cit.,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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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0)

444...責責責任任任保保保險險險者者者 (((llliiiaaabbbiiillliiitttyyyiiinnnsssuuurrreeerrr)))

1976年 協約 제1조 제6항은 “責任制限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保險을 든 경우에는,
保險者는 被保險者와 같은 범위까지 協約上의 利益을 누릴 權利가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는데,이것은 被害者인 第3者가 責任保險者에게 直接 訴訟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責任
保險者를 被保險者인 船舶所有者 등 보다 불리한 地位에 놓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가
지고 있다.81)그러므로 이 규정이 被保險者가 責任制限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責任保險者가 責任制限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規定은 國內法(domesticlaw)에서 責任保險者에 대한 被害者의 直接請求權을 인정
하고 있는 경우에 保險者도 被保險者와 같은 責任制限의 利益을 누릴 수 있는 가에 대하
여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82)이를 고려한 결과 責任保險者에게 責任制限權을 주는
明文規定을 두게 되었다.그러나 責任保險者에 대한 第3者의 直接請求權을 행사할 對象
이 되는 責任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意味가 規定이 될 것이다.83)
여기서 말하는 責任保險者에는 船主相互保險組合(P& IClub)도 포함된다.

555...船船船舶舶舶 (((vvveeesssssseeelll)))

1957年 協約과 마찬가지로 船舶을 責任制限의 主體로 하고 있는데(제1조 제5항),이는
對物責任(inremliability)을 인정하는 英美法係에서는 意味가 있지만,對物責任을 인정하
지 않는 우리나라와 같은 法制下에서는 意味가 없다.

80)도급계약자는 물론,이들 도급계약자의 이행보조자인 荷役人夫 또는 修理業者의 職工의 過失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선박소유자 또는 구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1)PatrickGriggsandRichardWilliams,op.cit.,p.9.
82)責任保險者에 대한 第3者의 直接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는 美國의 경우 大法院은 1954年 4月 12日의 Maryland
Casualtyv.GertrudePicardCushing事件 判決에서 船舶所有者가 責任制限을 주장한 경우에 責任保險者가
그 利益을 누릴 수 있는 가에 관하여는 4:4로 意見이 나누어졌다 :NicholasJ.HealyandDavidJ.Sharpe,
op.cit,pp.120～122.

83)谷川 久,“船主責任制限法の改正に ついて(1)”,「ジェリスト」,No.771(1982),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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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第第222節節節 美美美國國國 船船船主主主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法法法과과과 우우우리리리 商商商法法法

ⅠⅠⅠ...미미미국국국 선선선주주주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법법법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현재의 46U.S.C제183조 a항)84).소유자(owner)는 일반적으로 선박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나 단순히 선박의 매매가격 확보 등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소유자는 실제로 ‘船員을 배치하고 糧食을 공급하며 船舶을 運航하는’
용선자를 포함한다고 정의되는데(46U.S.C.제186조),船舶賃借人이나 裸傭船者는 포함되
나 定期傭船者와 航海傭船者는 포함되지 않는다.85)미국정부도 동법에 의하여 개인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위 법에서 船舶은 상당히 넓게 정의되어 있어 航海船(seagoingvessels)은 물론 운하보
트․바지선․거룻배를 포함한 호수나 강 또는 內水運送에 이용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
다(46U.S.C.제186조).선박의 요건으로 구조물이 합리적일 정도의 운송목적을 목적을
가져야 한다.立法意圖가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선박뿐
만 아니라 遊覽船에까지 적용하려는 것이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차이가 있으나,최근의
미국판례는 유람선소유자의 책임제한을 부정하는 추세이다.86)
責任保險者(P&Iinsurer)는 법률상 책임제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보험계약상의 ‘보
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 선박소유자
의 책임제한에 따른 간접이익을 받는다.
보통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나87),루이지애
나주와 푸레르토리코88)에서는 被保險者뿐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직접 보험금지급청구를

84)미국 선주책임제한법과 관련한 자세한 것은 송상현․김현,앞의 책,p.148.이하,미국 인터넷사이트
(www4.law.cornell.edu)법률자료 46U.S.C.참조

85)우리나라에서도 정기용선자의 책임주체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바,뒤에서 살펴본다
86)송상현․김현,위의 책,p.149.
87)송상현․김현,위의 책,p.153.
88)La.R.S.22:655;P.R.LawsAnn.제26장 제2003(1)조,플로리다주도 과거에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허용하였으나 1982년에 이를 폐지하였다.우리나라도 책임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유류
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일정한 경우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송상현․김현,위의 책,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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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MarylandCasualtyCo.v.Cushing사건에서 연방대법원
은 의견이 분열되었으나89)‘루이지내아州法의 직접청구권 규정은 해상보험법의 통일성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州法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으나,그 후 OlympicTowing
Corp.v.NebelTowingCo.90)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책임보험자는 선박소유자의 책
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被保險者의 책임제한기금을 초과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도 있다’고 판시하여 보험자의 책임제한권을 부정하였다.그러나,그 뒤 Crown
Zellerbach Corp.v.Ingram Industries사건91)에서 다시 연방항소법원은 위 Olympic
Towing결론을 뒤집고 보험자의 책임제한권을 인정하였는 바,被害者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한 경우,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92).결국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허용하는 州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해상보험체계의 통일을 기하려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93).

ⅡⅡⅡ...한한한국국국 상상상법법법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① 선박소유자(상법 제746조),② 선박임차인,용선
자,선박관리인,船舶運航者(상법 제766조,제750조 제1항 제1호),③ 위 ①과 ②에 규정된
자가 法人(合名・合資會社)인 때는 그 無限責任社員(상법 제750조 제1항 제2호),④ 자기
의 행위로 인하여 위 ①과 ②에 규정된 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행위자인 선장,해원,
도선사 및 ①과 ②에 규정된 자의 使用人 또는 代理人(상법 제750조 제1항 제3호)등이
다94).
따라서 해상법에서는 책임제한권자로서 다음 3가지를 분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9)각주 82)참조
90)법원은 州法의 有效性의 논거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연대책임을 들고 있다 :송상현․김현,위의 책,
p.153.

91)783F.2d1296,1986AMC1471(5thCir.1986).
92)송상현․김현,위의 책 p.153.
93)CrownZellerbach사건의 결론은 1976년 협약의 제1조 제6항과 일치한다.
94)종전 협약이 선박소유자를 중심으로 규정하던 것에 비하여 운송인중심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송상현․김현,위의 책,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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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선박소유자,용선자,선박관리인 그리고 선박운항자,법인인 선박소유자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상법 제750조 제1호),
둘째,상법 제746조(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의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채권을 성립하게
한 선박소유자 등의 이행보조자로서 선장,해원,도선사,기타 선박 사용인 또는 제1호에
명기한 사람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상법 제750조 제2),
셋째,해난구조자 그리고 그 대리인과 이행보조자(상법 제752조의 2)이다.
그러나 1976년 협약에서는 책임제한권자를 항해선(seagoingship)의 선박소유권자,용
선자,선박관리자 그리고 선박운항자로 규정하고 있다(동협약 제1조 제2항).
선박소유자책임의 대상이 되는 해상기업이라 함은 우선 선박소유자를 들 수 있다(상법
제746조).그러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선박임차인도 또한 책임의 주체가 된다
(상법 제766조 제1항).

문제가 되는 것은 定期傭船者인데 우리나라의 판례와 다수설은 船員附 船舶賃貸借契約
으로 보아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95).그러나 널리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영국법이나 해운실무상으로는 운송계약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실제로 정기용선계약은 포괄적인 운송서비스 능력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이행 시기에 개별적인 급부의 내용을 용선자가 특정해 주는 것으로
항해용선계약과 같은 운송계약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즉,용선자의 선원에 대한 지휘
명령권은 용선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선장이나 선
원은 선박소유자의 代理人 또는 使用人이지 용선자의 代理人이나 使用人이 될 수는 없
다.따라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따라서 책임제한의 주체가 될 수 없
다고 본다.96)

95)대법원 2003.8.22.2001다65997판결에서는 정기용선된 선박의 충돌과 관련,선박충돌과 같은 해기사
항에 관하여는 선장을 지휘,감독하는 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여 종전의 임대차유사설에
배치되는 듯한 판결을 하였으나,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과 관련한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다.

96)정영석,앞의 책,「해상법강의요론」,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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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船船船舶舶舶所所所有有有者者者

(((111)))선선선박박박소소소유유유자자자 등등등
선박소유자란 선박법에 따서 자선의 소유권을 가지고서 등기․ 등록을 한 사람이다.그
래서 傭船者 등 타선운항자와 구별된다.
1976년 협약은 책임제한권의 상실행위(conductbarringlimitation)의 주체를 망라적으
로 표시하여 ‘책임있는 사람’(personliable)으로 규정하고 있다.협약에서 말하는 책임있
는 사람은 제1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권자(personsentitledtolimitliability)를 의미한
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선박소유자,용선자,선박관리자97),선박운항자,구조자,책임보
험자,그리고 행위,과실 또는 부주의를 행한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와 구조자가 책임을
져야할 사람’(anypersonforwhoseact,neglectordefaulttheshipownerorsalvoris
responsible)으로 규정하여 동일조항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976년 협약 제1조).
상법은 이 협약의 ‘책임있는 사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중심주의를 채
택하고 있다(상법 제746조).그리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도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되므로 항해구역과 조업구역 그리고 사업면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그리고
선박소유자라고 하여도 선박을 임대 등의 사유로 항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임대
차의 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98).그러므로 이용선
주도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99).
그러나 일본의 선주책임제한법에서는 내항선의 여객이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
을 제외하는 점에 비교하면,우리나라 내항해운과 수산업은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222)))선선선박박박소소소유유유자자자의의의 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과과과 사사사용용용자자자책책책임임임(((민민민법법법 제제제777555666조조조)))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선박소유자와 선

97)이른바,‘서해훼리호’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고선박의 운항을 지휘감독한 한국해운조합의 책임제한 주
장에 대하여 위 조합은 국가의 입장에서 선박을 감독하는 것이어서 해상기업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
유로 ‘선박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책임제한주장을 배척하고,사고선박의 선장에 대
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였다(1998.8.21.97다13072판결)

98)대법원 1975,3.31.74다847판결
99)대법원 1970.9.29.70다2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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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문제이다.
상법개정전의 대법원 판례는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는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100).그리하여 당사자사이의 합의
가 없는 이상,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송에서는 선주의 유한책임을 부정하였
다.101)즉,선주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은 부정하였다.
그러나,‘청구원인의 여하에 불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상법하에서 대법원은 선
주책임제한제도가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02)따라서 선주책
임제한의 대상이 되기만 하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적용할 여지는 적어졌다고 할 것이
다.상법규정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질 사람의 범위에 속하는 선박사용인의 선임과 감
독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의무에 관하여 면책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민법의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인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에 의한 면책사유는 일반적으로 매
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서 사용자책임은 무과실에 가깝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상법 제746조에서 규정한 선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선박소
유자는 당연히 무과실책임을 져야한다.그런데 해상법의 입법정책이 선박소유자의 보호
에 있으며 이를 실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책임제한 제도이다.따라서 선박소유자의 사용
자 책임은 이 제도를 통하여 경감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선원
등의 책임과는 통상 不眞正連帶債務로 해석된다.
선박소유자가 선원 등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을
하였다면,행위자인 선원 등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이것은 결국 피용자인 선원에
게 종국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기업책임에서 출발한 기업의 무과실책임 원칙과 기
업의 사회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는 선박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물론 해상보험자는 사고를 일으킨 선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이론상의 문제이고,실제로 경제적 약자인 선원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
우가 많으므로 선원에게는 가혹할 뿐 아니라,실익도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100)주19)참조
101)법문상으로는 ‘선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라고 규정하고 있었고,학설로는 청구권경합설과 법조경
합설 등의 대립이 있었다:정영석,앞의 책,「해상법 강의요론」,p.63.

102)주2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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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海海海難難難救救救助助助者者者

상법상의 해난구조자란 법률상의 의무없이 임의로(asvolunter)위험으로부터 선박,운
송물,운임 또는 구조물로 인정된 기타물건을 해상에서 보존행위를 하거나 또는 보존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상법 제849조).그러나 국제 해사채권협약에서 말하는 구조자는 인
도적 해난구조자 뿐만 아니라,전문적인 해난구조자를 포함한다(1976년협약 제1조 제3
항).당초 토조마루사건에서 救助船의 위가 아닌 수중에서 해난구조작업을 이행하던 잠
수부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영국 대법원은 잠수부가 구조선 위에서 업무를 수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조선의 관리상의 행위도 아니고,또한 구조선상의 행위도
아니다(‧‧‧‧‧wasnotanactdoneinmanagementofthesalvor'stugnoractdoneon
boardthattug)’라고 판시하여,구조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103).그 때문
에 해난구조자는 오염물질을 가진 선박,보기를 들면 유조선,위험물 운반선 또는 연료유
를 많이 갖고 있는 대형선을 구조할 때에 필요한 해양오염 방지비용을 포함하여 특수비
용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게 되었고,이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선박들에 대한 해
난구조를 기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6년 협약에서는 구조선 소유자와 그 구조선 위에
서 구조작업을 하지 않고,피구조선 위 또는 구조작업의 현장에서 구조자의 지휘감독 아
래 실제로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즉 구조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행위,과실
또는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그 사람은 책임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
다.

333...선선선박박박소소소유유유자자자 또또또는는는 구구구조조조자자자가가가 책책책임임임을을을 져져져야야야 할할할 자자자 ---선선선원원원

해상법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채권을 발생시킨 선장,해원,도선사 기타 사용인 또
는 대리인에게도 책임제한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50조 제1항 제3호).그
러나 1976년의 국제 해사채권 협약에서는 선원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또는
구조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행위,과실 또는 부주의로써 발생한 제2조의 손해청구

103)TheTojoMaru(1971)1Lloyd'sRe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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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claimssetoutinArticle2aremadeagainstanypersonforwhoseact,neglect
ordefaulttheshipownerorsalvorisresponsible)에 대해서 그 행위,과실 또는 부주의
의 행위자(suchperson)도 책임제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976년 협약
제1조 제4항,상법 제750조 제1항 제3호).1957년의 책임제한 협약이 ‘고용관계의 범위 내
에서 행동하는 선장,해원 그리고 기타 선박사용인’으로 규정하였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1976년의 해사채권 협약에서 말하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란 선박소유자의 경우에는 선
장,해원,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을,해난구조자의 경우에는 구조선 또는 구조선 밖에서
구조작업을 하는 구조작업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선박 위의 사람’이란 선원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해석 대신에,선원뿐 아니
라 선박소유자의 포괄대리권을 가진 선상의 하역감독 또는 船務를 위한 대리인을 포함한
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타당하다104).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역은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와 하역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선박소유자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계약이 아니다.따라서 하역인부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하역회
사에게는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해상물건 운송계약상의 하역조건은 하역비의
부담조건이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다만 하역회사의 경
우에는 하역계약의 성질상 자신이 선박소유자의 被用者로서 반드시 선박소유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하역인부의 행위,과실 또는 부주의로 부터 생긴 손해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105).
결론적으로 선박소유자책임의 전제가 되는 선장 및 기타의 선원은 고용계약에 의해서

선내업무에 종사하는 선원에 한정되지 않는다.책임의 근거가 되는 報償責任 또는 危險
責任에 의하면 거기에서 말하는 被用者라 함은 사용자와 지휘・명령관계로 복종하는 자
이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있어서 선원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따라서 도
선사,106)항만노동자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선내근로에 종사하는 해상기업보조자도 여기

104)PatrickGrigs&R.Williams,LimitationofLiabilityformaritimeClaims,London,Lloyd'sofLondon
Press,1986,p.7.

105)TheWhiteRose(1969)2Lloyd'sRep.52.
106)導船士란 특정 항구에서 선장을 도와 선박의 출입항을 돕는 자로서 국가에 따라 관리청의 직원인 경우
도 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 개인자영업자로 분류된다.도선사는 선장의 補助者 역할을 하므로 도선사의
過失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지고(상법 제847조),이때에도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된
다(상법 제75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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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다.

444...同同同時時時의의의 船船船舶舶舶所所所有有有者者者---船船船長長長(((船船船員員員)))

1957년 책임제한 협약에서는 선박소유자가 동시에 선장 또는 해원인 경우에,선박소유
자는 자기 자신의 행위,과실 또는 부주의로 했을 때에 선원의 자격(inhiscapacityas
memberofthecrew)을 가지고 있었다면 책임제한권을 인정하였다(1957년 협약 제6조
제3항)107).그러나 1976년의 해사채권협약에서는 이와 같은 명문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해석론상 동시에 선박소유자,선원에게 책임제한권을 1957년 책임제한 협약에서와 같이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이 점에 관해서 동시선장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의 상실요건인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아닌한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555...保保保險險險者者者

해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제한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1976년 국제
해사채권 협약은 보험자에게 명시적으로 책임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한 것
이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즉,책임제한권을 가진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
험자도 피보험자가 누리는 것과 똑같은 범위까지(tothesameextentastheassurd
himself)협약에서 규정한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1976년 협약 제1조 제6항).이 협약에
서 보험자에게 책임제한권을 인정한 이유는 선박사고의 경우,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직
접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이 경우 보험자가 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
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108).
해상보험법의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는 보험자
에게 보상청구를 가능케 하고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따라서 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보상 후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므로 당연히 보험자도 대위권의 행사로서 책임
제한권을 가진다.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그 책임제한

107)TheAnnieHay(1968)1Lloyd'sRep.141.
108)PatrickGriggs& RichardWilliams,op.,cit.,p.9.



채권이 보험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상법 제659조
제1항).

666...運運運送送送周周周旋旋旋人人人
운송주선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나,운송주선약관에서 선박소유자
등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109)

777...對對對象象象船船船舶舶舶

해상법의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항해선과 기타 영리
선이다.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해상법 제74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항해선과 비영리
선은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또한 해운법에서 분류한 외항선과 내항선도 해상법 제
740조의 범위에서 말하는 항해선 또는 기타 영리선인 한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선박등기부에 범선으로 등재되어 있으나,실제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동력
선인 경우,그 적량톤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75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
다.110)
그러므로 해상법에서도 1976년의 국제 해사채권 협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내수선,시
추선,탐사 그리고 개발용의 플렛홈을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영국의 상선법(MerchantShippingAct)은 항해선 여부에 관계없이 가항선박의
소유자에게 책임제한권을 인정하고 있고(영국상선법 1979,Sch.4,PartII,para.2),건조
중인 진수 선박에도 적용하며(영국상선법 1979,Sch.4,ParaII,para.12)또한 특수선인
공기부양선에도 적용한다.일본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법에서 선박이란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노 또는 주로 노만으로 운전하는 배 그리고 공용선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2조 제1호).일본법에서 규정한 ‘선박’이란 해상법의
항해선과 해상법의 준용을 받는 선박과 같은 선박으로 해석하고 있다111).

109)정영석,앞의 책,「해상법강의요론」,p.63.
110)대법원 1998.3.25.자 97마2758결정 참조
111)時岡 泰,谷川 久,相良朋紀,「船主責任制限法․油濁損害賠償法」,(東京 :商事法務硏究會,1979),p.26.



그리고 해상법의 책임제한규정은 항해선과 구조선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1976년
국제 해사채권 협약과 동일하다.이 협약의 비준국은 국내입법으로 내국선에도 선박소유
자의 책임제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第第第444章章章 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의의의 對對對象象象

第第第111節節節 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을을을 主主主張張張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는는는 債債債務務務

ⅠⅠⅠ...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1976年 協約은 責任制限債務의 範圍를 의미심장하게 擴張했다.이 協約에서 들고 있

는 ‘責任制限을 주장할 수 있는 債務’를 具體的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주요한 변화를 들어
보면,1976年 協約上의 責任制限債務는 ① 責任의 根據가 무엇이든 묻지 않고 責任이 制
限된다(claimsnowqualifyforlimitationwhateverthebasisofliabilitymaybe)는 점과
② 船上에서 또는 船舶의 運航이나 救助活動에 直接 關聯하여 발생한 債務라면 責任이
制限된다(claims now qualify forlimitation ifthey arise on board orin direct
connectionwiththeoperationoftheshiporwithsalvageoperation)는 점이다.112)
여기서“責任의 根據에 관계없다”는 것은 責任制限債務가 반드시 損害賠償債務이어야
한다는 것113)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償還請求權(recourse)혹은 補償請求權(indemnity)으
로 인한 것이라도 특정한 사항(제2조 제1항 d,e,f호)이 아니면,船上에서 또는 船舶의 運
航이나 救助活動과 直接 關聯된 것이기만 하면 確定的으로 責任이 制限된다는 것이다.
또 이 협약은 “船上에서 또는 船舶의 運航이나 救助活動과 直接 關聯해서 일어난 債務”
와 관련,人的損害와 物的損害의 原因에 대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111...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222조조조 제제제111항항항 aaa호호호

동협약 제2조 제1항 a호에서는 “船上에서 또는 船舶의 運航이나 救助活動에 直接 關聯
해서 생긴 死亡․身體의 傷害 또는 財産의 滅失․毁損(港의 築造物․碇泊施設․可航水
路 또는 航海補助施設의 毁損을 포함)및 그 結果로 인하여 생기는 損失에 대한 債務”를
규정하고 있다.
1957年 協約은 責任制限을 “航海나 船舶의 管理 또는 貨物의 船積․運送․揚陸 또는
旅客의 乘船․運送․下船 중에 있는 行爲”에 制限시켰다.위와 같은 制限은 “도조마루 事
112)PatrickGriggsandRichardWilliams,op.cit.,p.13.
113)Stonedaleno.1(OwnersoftheDumbBarge)v.ManchesterShipCanalCo.〔1954〕1Lloyd'sRep.291.



件”과 같은 불행한 判決(unfortunatedecisions)을 낳았고,따라서 1976年 協約은 責任制
限債務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려고 한 것이다.114)그 결과 “船上에서
또는 船舶의 運航이나 救助活動과 直接 關聯된 事故와 그 結果로 인하여 생긴 損失”이라
고 規定하였다.그러나 1976年 協約은 “船舶의 運航 또는 救助活動에 直接 關聯된”이란
文句의 분명한 限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問題가 되고 있는데,英國의 損害遠因主義
(thedoctrineofremotenessofdamage)에 의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115)
특히 海難救助에 따른 損害를 포함시킨 것은 救助作業이 매우 專門的이고 危險負擔이
큰 作業임에도 불구하고 “도조마루 事件”과 같은 判決이 나옴에 따라,救助活動을 保護해
야 한다는 社會的 要求가 커졌기 때문이다.

222...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222조조조 제제제111항항항 bbb호호호

동협약 제2조 제1항 b호에서는 “海上運送中에 貨物․旅客 또는 手貨物의 延着에 의해
서 생기는 損失에 대한 債務”를 규정하고 있다.
연착손해를 책임제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의미가 있으나,연착으로 인한 손해액
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므로 運送人이 실제 責任制限의
利益을 누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333...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222조조조 제제제111항항항 ccc호호호

동협약 제2조 제1항 c호에서는 “船舶의 運航 또는 救助活動에 直接 關聯해서 생기는 非
契約上의 權利의 侵害로 생긴 損害에 관한 債務”를 규정하고 있다.
1957年 協約 제1조 제1항 b호에서의 權利의 侵害로 인하여 생긴 債務를 더욱 制限하여
非契約的 權利侵害로 인한 債務로 規定하고 있다.

444...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222조조조 제제제111항항항 ddd호호호

동협약 제2조 제1항 d호에서는 “沈沒․難破․坐礁 또는 放棄된 船舶(船上의 모든 物件
포함)의 引揚,除去,破壞 또는 無害措置에 관한 債務”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責任있는 사람(personliable)과의 契約上의 報酬로 인한 債務를 제외한(제2조
제2항)難破物의 處理에 관한 費用債權에 責任制限을 인정하는 것이다.1957年 協約 제1
114)PatrickGriggsandRichardWilliams,op.cit.,p.14.
115)Ibid,p.15.



조 제1항 c호와 같은 취지로 難破物除去에 관하여 法律에 의해 부과된 責任에 制限을 가
하는 것인데 無害措置에 관한 債務에 대한 規定이 신설되었다.
海上交通安全과 海洋還境保存을 위하여 沈沒船 등의 處理에 대하여 船舶所有者에게 無
過失責任을 지우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 責任을 制限하려는 것이다(개항질서법 제26
조,제28조).그러나 1976年 協約 제2조 제2항과 關聯하여 보면 責任制限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沈沒船 등의 處理를 스스로 행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沈沒船 등의 處
理는 海上交通安全과 海洋還境保護라는 公益的 또는 社會正義的 차원에서 반드시 必要
한 措置이므로 迅速한 事後處理를 위한 行政法上의 規制와 함께 責任限度額을 超過하는
費用에 대한 基金의 造成이나 强制保險制度의 導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55...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222조조조 제제제111항항항 eee호호호

동협약 제2조 제1항 e호에서는 “船積貨物의 除去,破壞 또는 無害措置에 관한 債務”를
규정하고 있다.責任있는 사람과의 契約에 의한 報酬를 제외한 船積貨物의 除去․破壞
또는 無害措置에 관한 費用債務에 責任制限을 인정한 것으로 1976年 協約에서 신설되었
다.
최근 有害․有毒物質이 大量運送되고 기름․化學物質 등 광범위한 環境汚染(pollution)
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貨物이 海上運送되고 있으므로 運送 중의 船舶과 人命의 安全 및
環境保護를 위하여 이들 貨物을 除去․破壞 또는 無害措置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
을 것이고 이 때 들어가는 費用債務에 責任을 制限하는 것이다.
損害發生原因이나 損害를 일으킨 사람을 특별히 묻지 않고 있는데 이는 公益上의 目的
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666...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222조조조 제제제111항항항 fff호호호

동협약 제2조 제1항 f호에서는 “이 協約에 의해서 責任制限의 對象이 되는 債務를 생기
게 하는 損失을 防止하거나 最小化하기 위한 措置 및 그러한 措置를 취함으로서 생기는
損失에 관하여 責任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請求하는 債務”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第3者가 취한 損害防止 또는 損害의 最小化로 말미암아 생긴 債權도 船舶所有



者責任制限의 對象임을 명시한 것이다.
船舶運航 또는 救助活動과 直接 關聯하여 생긴 損害에는 당연히 船舶所有者의 책임이
제한된다.그리고 이러한 損害가 생기면 이를 防止하거나 損害의 擴大를 막고서 그 範圍
를 줄이기 위한 措置가 취해지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附隨的 損害와 費用이 들
게 되는데 이러한 措置는 責任있는 船舶所有者나 救助者가 直接 實行하는 것이 아니고
專門的 技術을 가진 第3者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서 이들이 청구하는 損害나
비용에 관한 債務116)에 責任制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號의 前段 文言이 “損失을 防止하거나 最小化하기 위하여 취한 措置와 관련하여 責
任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의 債務”(claimsofapersonotherthanthepersonliablein
respectofmeasurestakeninordertoavertorminimizeloss……)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은 船舶所有者 등이 아닌 第3者의 損害防止 및 最小化措置에 의하여 생긴 債務임을 강조
하기 위한 것이다.117)그러나 이 경우에도 第3者의 損害防止 또는 最小化 措置가 契約에
의하여 취해진 때에는 船舶所有者는 約定報酬의 範圍 內에서 責任制限을 주장하지 못한
다(제2조 제2항).第3者에 의한 損害防止 또는 最小化措置에 의한 債權에 대하여 다음의
要件을 충족시킨 때에만 船舶所有者 등은 責任의 制限을 받는다.118)
① 損害防止 또는 最小化措置를 취한 損失은 責任이 制限되는 債權이어야 한다.
② 責任制限債權은 損害防止 또는 最小化措置에서 생긴 費用 또는 그러한 措置에서 생
긴 追加損失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③ 契約에 의하여 第3者가 취한 措置에 관련한 債權이 아니어야 한다(제2조 제2항).

777...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555조조조

동협약 제5조에서는 “相計 후의 殘額債務(counterclaims)”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이 協約에 의한 責任制限權者가 債權者에 대해서 同一事故로 생긴 債權을 가
지는 때에는 雙方의 債權은 相計하는 것으로 하고,이 協約은 相計 후의 殘額에 대해서만

116)그 취지로 보아 해상보험상의 損害防止約款(sueandlabourclause)과 같은 종류의 채권이다.:Robert
H.Brown,MMMaaarrriiinnneeeIIInnnsssuuurrraaannnccceee,Vol.1,4thed.(London:Witherby,1978),pp.129～132.

117)원초안은 :(f)claimsinrespectofmeasurestakeninordertoavertorminimizelossforwhichthe
personliable……로 표현하여 일반적인 방지․최소화 조치의 債權으로 명시하였으나 船舶所有者 자신
의 비용에 대하여 責任制限을 할 수 있다는 모순점이 제기되어 現行 規定으로 바꾼 것이다.

118)PatrickGriggsandRichardWilliams,op.cit.,p.19.



適用한다”라고 規定함으로써,1957年 協約 제1조 제5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주로
雙方過失衝突의 경우에 適用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특히 雙方過失衝突에 있어서는 單一
責任主義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9)

ⅡⅡⅡ...미미미국국국 선선선주주주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법법법

선박이나 선박소유자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衝突로 인한 손해,人的 손
해,積荷의 損害를 포함한 物的損害 모두 책임제한이 가능하고,海難救助料債權도 책임제
한을 받는다.120)책임제한대상 채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미국판례의 태도는 책임제
한을 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 제
183(a)조의 문언과 일치한다.1984년에 신설된 동법 제189조는 책임제한권을 선박소유자
의 모든 債務와 責任에까지 확장하였다.
하터法(HarterAct)과 美國海上物件運送法 (U.S.CarriageofGoodsbySeaAct,약칭
U.S.Cogsa)은 적하의 손해에 대한 면책과 책임을 다루면서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권리
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법들이나 화재조항(FireStatue,
46U.S.C.제182조)에 규정된 완전면책이 불가능하더라도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121)
현행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의 규정에서는 선주책임제한을 받을 수 있는 채무에 관한 종
류의 열거를 하지 않고 있지만,1976년 협약에 영향을 받은 미국해법회의 1979년 선주책
임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선주책임제한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종류를 열거
하고 있다.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은 바,1976년 협약과 상당부분 유
사하다.
책임제한이 가능한 채권(1979년 선주책임제한법 개정안 제2조)
(a)船上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선박의 운항 또는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
망,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 또는 손상 및 그 결과로 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관한 채

119)정영석,앞의 논문,p.58
120)MetropolitanRedwoodLumberCo.v.doe,223U.S.365,32S.Ct.275,56L.Ed.473(1912)참조:
미국선주책임제한절차법과 관련하여서는 송상현․김현,앞의 책,161.이하 참조

121)송상현․김현,위의 책,p.163.각주1)참조



권
(b)화물,여객 또는 수하물의 해상운송의 지연에 의한 손실에 관한 채권
(c)선박의 운항 또는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해서 발생하는 권리의 침해에 의한 그 외의
손실에 관한 채권

(d)침몰,난파,좌초 또는 放棄되어진 선박(선상에 있거나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無害化 處理에 관한 채권

(e)선적화물의 제거,파괴 또는 무해화 처리에 관한 채권
(f)이 법률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자를 위한 손실을 피하
거나 또는 최소화를 위해 행하여진 조치 및 그 조치에 의한 손실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할 자 이외의 자의 채권

ⅢⅢⅢ...한한한국국국 상상상법법법

선박소유자 등은 다음에 열거하는 債務에 대해서는 청구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법
제747조에 규정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상법 제746조 본문).여기서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howeverfounded)란 責任制限債務는 債務不履行으로 인한 것이든 不
法行爲로 인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제한된다는 의미로서 종래의 請求權競合論의 논쟁
의 여지를 없앴다.122)
선박소유자 등은 사고를 단위로 모든 制限對象債務에 대한 책임을 責任限度額으로 제
한할 수 있으므로 각 債權은 責任制限額에 대하여 비율로 경합한다(상법 제747조 제3항).

111...상상상법법법 제제제777444666조조조 제제제111호호호

상법 제746조 제1호에서는 선박 내에서 또는 운항과 관련하여 생긴 인적・물적 손해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즉,선박 내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122)1991년 12월 31일 상법 개정 전의 판례에 의하면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은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계약
상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었고,不法行爲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선박
충돌과 같은 사고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5.6.5.95마325결정참조)



발생한 사람의 사망,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이외의)물건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인
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債務는 제한된다(상법 제746조 제1호).당해 선박 상에서 생긴 인
적・물적 손해가 여객 또는 선적 운송물이면 그것은 주로 債務不履行에 의한 損害賠償債
務이고,당해 선박 외에서 생긴 인적・물적 손해이면 대부분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
債務이 될 것이다.당해 선박 외에서 생긴 債權이 制限債務가 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항
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손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선박 내에서 생긴 손해란,예컨대 승객이나 전송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하역인부의 死
傷 또는 積荷,手荷物,荷役施設의 滅失・毁損 등으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그러나 운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해,예컨대 어선 상에서 어로 작업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선박 내의
손해라도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123).선박 외에서의 손해란 그 선박 자체에 대한 손해를
제외하고,예컨대 선박의 충돌의 경우 상대방 선박의 승객,선원,선체,적하,어업 시설
등에 대한 손해를 말한다.港의 축조물,정박 시설,수로 또는 선로 시설 등에 대한 손해
도 운항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운항 도중 수리 혹은 검사 중인 선
박도 운항중인 선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22...상상상법법법 제제제777444666조조조 제제제222호호호

상법 제746조 제2호에서는 운송물・여객 등의 운송지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운송물,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무
도 책임이 제한된다(상법 제746조 제2호).運送遲延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운송물 멸실의 경우보다 책임이 무거워질 우려가 있어 마련된 규정이
다.물건 운송의 경우 운송 지연에 관하여는 상법 제789조의2(운송인의 책임제한)도 동시
에 적용된다.

333...상상상법법법 제제제777444666조조조 제제제333호호호

상법 제746조 제3호에서는 기타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데,상법 제746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선박의 運航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123)정영석,앞의 책,「해상법강의요론」,p.64.



계약상의 권리 이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제한된다(상법 제746조 제3호).예컨대,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어업권 침해,타
선박 내의 매점의 영업권 침해나 타 선박의 입출항 방해로 인한 損害賠償債務 등 불법행
위로 인한 채무,또는 開港秩序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한 채무가 이에 해당
된다.그러나 그 타인과의 계약상의 債務不履行責任은 제한되지 않는다124).선박의 운항
과 관련이 없는 채무는,예컨대 선하증권과 관련된 채무도 그것이 불법행위에 기한 것일
지라도 책임제한이 되지 않는다.

444...상상상법법법 제제제777444666조조조 제제제444호호호

상법 제746조 제4호에서는 손해방지조치에 관한 채무 및 조치의 결과 생긴 손해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그 내용을 보면,상법 제74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責任制限債務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무 또
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무도 책임제한의 대상이 된다(상법 제
746조 제4호).이는 선박소유자 또는 그의 使用人이 損害防止措置 등을 취한 것에 의하여
생긴 2차적 손해이다.

555...상상상법법법 제제제777555222조조조의의의222제제제111항항항 및및및 제제제777555000조조조 제제제111항항항 제제제333호호호

상법 제752조의2제1항과 제75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해양사고 구조자 등의 책임제한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해양사고 구조자 및 그 사용자의 救助活動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도 제한된다(상법 제752조의2제1항,제750조 제1항 제3호).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란,①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인적 또는 물
적 손해로 인한 채무,② 구조 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
해로 인한 채무,③ 위 ①과 ②의 損害防止措置費用 및 이 防止措置로 인하여 생긴 손해
에 관한 채무 등을 말한다.그러나 救助料債務는 책임제한의 대상이 아니다(상법 제748조
제2호).

666...입입입증증증책책책임임임
우리상법은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입증책임의

124)정영석,앞의 책,「해상법강의요론」,p.65.



일반원리에 따라,책임제한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 등이 채권자의 채권이 상법 제746
조의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125).

第第第222節節節 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을을을 주주주장장장할할할 수수수 없없없는는는 채채채무무무

ⅠⅠⅠ...111999777666년년년 協協協約約約

1976年 協約에서는 船舶運航 및 救助作業에 直接 關聯하여 생긴 債務에 대하여는 責任
이 制限되지만,그 중에서 특히 5종의 債務를 지정하여 責任制限을 排除한다.이들은 이
미 다른 協約에 의하여 責任이 制限되어 있거나,다른 형태로 責任制限의 效果를 이미 얻
고 있거나,또는 다른 사람의 行爲로 인하여 船舶所有者 등이 直接的으로 利益을 얻고 있
어 衡平上 責任을 制限할 수 없는 債務이다.

111...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333조조조 aaa호호호

동협약 협약 제3조 a호에서는 救助 또는 共同海損分擔을 위한 債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1957年 協約 제1조 제4항 a호와 같은 취지,즉 2중으로 責任制限의 效果를 가져
와서는 안된다는 衡平의 原則에 따라 責任制限을 排除한다.
責任制限을 할 수 없는 救助者와 共同海損分擔金은 救助者 또는 共同海損分擔債務者가
船舶所有者에게 直接 請求한 債權으로서,① 救助者가 救助報酬로서 請求한 救助의 直接
債務(제3조 a호)② 共同海損分擔債務자가 負擔해야 할 共同海損分擔金에 의한 直接 債
務(제3조 a호)③ 沈沒船․難破船․坐礁船 또는 抛棄船 및 이들 船上에 있는 모든 物件
및 運送物을 引揚․除去․破壞 또는 無害措置하기 위한 報酬로서 第3者가 請求한 契約上
의 債務(제2조 제2항)④ 船舶所有者가 責任制限을 주장할 수 있는 損失과 관련하여 第3
者가 행한 損害防止 및 最小化措置에 대한 報酬로서 契約上의 債務(제2조 제2항)를 들
수 있다126).
그러나 船舶所有者가 아닌 第3者,예컨대,貨主가 救助料 또는 共同海損分擔金을 支給

125)최기원,앞의 책,p.824.
126)정영석,앞의 논문,p.70.



한 후 이를 運送契約의 違反으로 보고 船舶所有者에게 損害賠償請求를 할 때에는 船舶所
有者는 責任制限을 주장할 수 있다.127)

222...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333조조조 bbb호호호

동협약 협약 제3조 b호에서는 1969年 “기름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
(InternationalConventiononCivilLiabilityforOilPollutionDamages)”또는 發效 중인
同 協約의 改正條項이나 同 議定書에서 의미하는 기름汚染損害에 대한 債務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다.
오일탱커가 기름 輸送 중 坐礁(stranding)․衝突(collision)등 海難이나 기타의 原因으
로 인하여 기름汚染損害를 일으킨 경우에도 原則的으로 1976年 協約을 적용한다(제2조
제1항 c호,e호).그러나 債務가 발생한 國家가 1969年 ‘기름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의 締約當事國인가를 묻지 않고128),同 改正條項 또는 議定書가 定議하는
기름汚染損害에 대하여는 特別法優先의 原則에 의하여 1976年 協約上의 責任制限을 排
除하고 1969年 協約에 따라서 責任을 진다.129)단,그러한 오일탱커를 救助하다가 생긴
二次的 損失(consequentialloss)로서 1969年 協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債務가 있으면
1976年 協約에 따른 責任制限을 할 수 있다.

333...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333조조조 ccc호호호

동협약 협약 제3조 c호에서는 原子力損害에 대한 責任制限을 規制․禁止하는 國際協約
또는 國內法의 적용을 받는 債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原子力損害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責任制限에 관한 一般協約을 적용함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 規定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責任制限에서 除外시켜야 할 현실적 요청이 없었을 뿐 아니라,원
자력손해배상법(1969.1.24.법률 제2094호로 제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이 조약과 관
련한 특별한 입법이 없었으나130),1999년 2월 5일 상법을 개정하여 원자력손해를 책임제
127)PatrickGriggsandRichardWilliams,op.cit.,pp.20～21.
128)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3월 18일부터 국내적 효력이 발생하였고,1992년 12월 8일에는 국제기금협약
에 가입하였다,유류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된다.

129)동 협약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嚴格責任主義를 바탕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130)정찬형,앞의 책,p.746.;박홍진,“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연구”,법학석사학위논문,원광대



한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상법 제748조 제5호)

444...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333조조조 ddd호호호

동협약 협약 제3조 d호에서는 原子力損失에 관한 原子力船所有者에 대한 債權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이 規定에 의해서,原子力船에 의한 原子力損害는 1976年 協約下에서
는 責任이 면제될 수 없다.반면 1962年 “原子力船運航者의 責任에 관한 協約
(ConventionontheLiabilityofOperatoreofNuclearShip)”은 그러한 損害에 대하여 責
任制限을 許容하는 規定을 가지고 있다.131)

555...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제제제333조조조 eee호호호

동협약 협약 제3조 e호에서는 船舶所有者 또는 救助者와 그들의 使用人 사이의 勤勞契
約을 규제하는 法律에 의해서 船舶所有者 또는 救助者가 그러한 債務에 대하여 責任制限
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法律에 의하여 1976年 協約 제6조가 規定하는 責任限度
額 이상으로 責任을 制限하는 것만이 許容되는 경우에,船舶所有者 또는 救助者의 使用
人 및 그들 使用人의 相續人․被扶養者 기타 그러한 債權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債權
을 규정하고 있다.勤勞契約을 規制하는 制定法에서 規定된 責任限度가 1976年 協約에
언급된 責任限度額보다 더 높은 限度를 정하는 경우,또는 전혀 責任을 制限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러한 勤勞契約下에서 생기는 債權에 대해서는 協約上의 責任制限規定을 적용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리고 但書規定의 해석상 勤勞契約을 規制하는 法律이 協約보다
더 높은 限度를 정해 놓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당사자의 약정으로 더 높은 限度를 설
정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規定의 基本原則은 1957年 協約에서와 같지만,그 文句는 1957年 協約 第1條 第4項
b號의 것보다 더 嚴格하다고132)볼 수 있다.또 救助者와 救助者의 使用人 사이에 締結된
契約에 따라 救助者의 使用人 또는 그를 대신하는 사람이 請求하는 債務에 대해서도 明
文으로 責任制限을 排除하고 있는 것이 변화된 점이다.

학교 대학원,1995.10.,p.97.이하
131)PatrickGriggsandRichardWilliams,op.cit.,p.22.
132)Ibid.pp.22～23.



ⅡⅡⅡ...미미미국국국 선선선주주주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법법법

다음의 몇 가지 채권은 선주책임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제한을 받지 않는
다133).예컨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지급될 賃金(46U.S.C.189조),선원의 傷
病補償(maintenanceandcure)채권도 위와 같은 원리로 책임제한을 받지 않는다.134)적
하의 손해에 관한 책임제한권은 허용될 수 없는 離路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
실된다.135)형평의 관념상 先給運賃의 반환청구권은 책임제한을 받지 않지만136),物品運
送契約(contractofaffreightment)에서 적하가 선적되면 운임을 취득(earned)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운임은 責任制限基金의 일부로 편입된
다.137)
선박소유자와의 個人的 契約(personalcontracts)에 의해서도 책임제한의 예외가 인정
된다.138)이는 선박소유자가 개인적 통제하에 있는 작업이나 이행을 약속하였다면 그 履
行에 過失이 있을 때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한 형평법상의
원칙이다.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박의 감
항능력을 담보한 경우,堪航能力 不存在로 인한 선박침몰에 대한 용선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139),마찬가지로 선박소유자는 자신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른 救助料債權 또는 曳引料債權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그러한 의무는 선
박의 의무가 아니라 선박소유자 개인의 계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140)그러나 개인
적 계약여부의 판단기준은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느냐가 아
니라 의무이행이 代理人이나 被傭者에게 위임할 수 없어 선박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행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따라서 선박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예선계약을 체결한 경우 曳引料
支給債務의 이행이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133)자세한 것은 송상현․김현,앞의 책,p.162.이하 참조
134)송상현․김현,위의 책,p.162.
135)구체적 사례에 대하여는 위의 책,p.162.각주9)참조.
136)InreLiverpool& GreatWesternSteam So.,3Fed.168(S.D.N.Y.1880):위의 책에서 재인용
137)LineaSud-Americanav.7,295.40TonsofLinseed,29F.Supp.210(S.D.N.Y.1939),affirmed108
F.2d755(2dCir.1940):위의 책에서 재인용.

138)Richardsonv.Harmon,222U.S.96,32S.Ct.27,56L.Ed.110(1911)참조:위의 책에서 재인용
139)Pendletonv.Bennerline,246U.S.353,38S.Ct.330,62L.Ed.770(1918);CullenFuelCo.v.W.
E.Hedger,Inc.,290U.S.82,54S.Ct.10,78L.Ed.189(1933);위의 책에서 재인용

140)GreatLakesTowingCo.v.MillTransportationCo.,155Fed.11(6thCir.1907);위의 책에서 재인용



제한할 수 있다.141)船舶抵當契約도 책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42)
難破法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難破物除去費用을 청구하는 경우 책임제한을 받지 않는데
이는 책임제한이 난파법의 입법취지와 양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143)州法에 의거한 汚染
損害賠償請求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연방법에 의거한 오염손해배상청구
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144).
현행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의 규정에서는 선주책임제한을 받을 수 없는 채무에 관한 종
류의 열거를 하지 않고 있지만,1976년 협약에 영향을 받은 미국해법회의 1979년 선주책
임제한법 改正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선주책임제한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의 종류를 구체
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임제한이 가능하지 않은 채권(1979년 선주책임제한법 개정안 제3조)
(a)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b)原子力事故로부터 발생한 채권
(c)미합중국이 당사자이고 연방제정법 또는 국제協約이 그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 개별
적인 책임제한방식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연방제정법 혹은 국제協約 하에서 발
생하는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또는 유해물질의 폐기에 관련하는 채권

(d)1899년 하천항만법(RiverandHarborsActof1899,33U.S.C.401etseq)또는 앞
의 제정법을 수정하거나 보충한 법률에 의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a),(b),(c)항
은 1976년 국제협약과 내용이 유사하다.

141)TheSoertad.257Fed.130(S.D.N.Y.1919);SignalOil&GAsCo.v.TheBargeW-701,654F.2d
1164(5thCir.1981);송상현․김현,앞의 책,p.163.에서 재인용.

142)PetitionofZebroidTrawlingCorp.,428F.2d226(1stCir.1970);위의 책에서 재인용
143)InreUniversityofTexasMedicalBranch(TheIdaGreen),557F.2d438(5thCir.1977);위의 책에
서 재인용

144)미국 유류오염방지법(OPA1990)은 각 주법에 위 법을 적용하거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유보조항
을 두고 있다.



ⅢⅢⅢ...한한한국국국 상상상법법법

111...사사사용용용인인인 등등등의의의 직직직무무무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채채채무무무

선장,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상법 제
748조 제1호).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222...해해해양양양사사사고고고구구구조조조 또또또는는는 공공공동동동해해해손손손분분분담담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채채채무무무

해양사고구조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제7장에,공동해손 분담에 관하여는 제5장에 각
각 독자적으로 책임 한도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상법 제748조 제2호).또 구조료 채무가 제한된다고 하면 구조활동
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공동해손 분담 채무의 경우는 선박소유자와 각 積荷利害關係人
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이며,선박소유자만이 책임제한의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333...유유유류류류오오오염염염손손손해해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채채채무무무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油類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1979년 3
월 18일 韓國發效)또는 동 협약의 改正條項(1984년,1992년 개정)이 적용되는 油類汚染
損害에 관한 채무는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상법 제748조 제3호).이 협약의 책임제한
규정이 상법의 特別法이기 때문이다.이 협약은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으로 수용되어
상법의 특별법으로 적용되고 있다145).

444...침침침몰몰몰,,,난난난파파파물물물 등등등의의의 제제제거거거 등등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채채채무무무

沈沒,難破,坐礁,遺棄,기타 海洋事故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
하 기타의 물건의 引揚,除去,破壞 또는 無害措置에 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제한되지
않는다(상법 제748조 제4호).본래 이러한 조치는 海上交通安全法(제9조 제1항),開港秩
序法(제26조 제1항)등에 의거하여 선박소유자 등이 하여야 한다.선박소유자 등이 이를
할 수 없으면 국가가 代執行한 후 그 비용을 求償請求하게 된다.이 때 국가의 求償權은
145)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제6장에서 살펴본다.



법률에 기한 債權이지 損害賠償債權이 아니므로 제한될 수 없다146).
1957년 航海船所有者制限協約이나 1976년 海事債權責任制限協約 모두 制限債務에 속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다른 한편 각 국이 국내법화 할 때에 이것이 責任制限債務
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留保도 인정되고 있다.

555...원원원자자자력력력손손손해해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채채채무무무

原子力損害에 관하여는 1962년 “原子力運航者의 責任에 관한 協約”이 성립되어 있고,
이 협약에 의하여 책임이 제한된다.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가입
에 대비하여 책임제한채무에서 제외하였다(상법 제748조 제5호).한편,원자력손해와 관
련하여서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시행되고 있다.

666...立立立證證證責責責任任任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면,채권자가 그 채권이 상법 제746
조 단서 또는 748조 소정의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
다147).

第第第333節節節 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阻阻阻却却却事事事由由由

ⅠⅠⅠ...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1976年 協約에서는 ‘責任있는 사람(thepersonliable)'본인의 作爲 또는 不作爲로 인해
생긴 損失이 그러한 損失을 惹起시킬 의도로 또는 그러한 損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事
實을 認知하고 무모하게 저질러졌다는 것이 證明되면 責任있는 사람은 자기의 責任을 制

146)대법원 2000.8.22.선고 99다9646판결은 선박소유자에게 해상안전,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으로 법령
상 선박소유자에게 제거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난파물제거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선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해선박에 구상
하는 채권은 난파물제거채권이 아니므로 책임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147)최기원,앞의 책,p.824.



限할 權利를 갖지 못한다(위 협약 제4호).이는 선주책임제한제도가 선주의 보호라는 측
면이 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까지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
긋나기 때문이다148)
1957年 協約에서는 “損失을 일으키는 事故가 船舶所有者의 故意․過失(theactualfault
orprivityoftheowner)에서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協約의 規定에 따라서 責任制限
을 할 수 있었다.그러나 1976年 協約에서는 “故意로 또는 不注意하게,그리고 그러한 損
失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 저지른”損失에 대하여 ‘責任있는 사람 本人의’
作爲 또는 不作爲로부터 생긴 損失이라는 점에 대한 立證(proofoflossresultingfrom
the“personalactoromission”ofthepersonliableforthelosswhichwas“committed
withtheintenttocausesuchloss,orrecklesslyandwithknowledgethatsuchloss
wouldprobablyresult”)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 제4조의 문구가 다른 協約上
文句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해석상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149)

111...責責責任任任있있있는는는 사사사람람람 本本本人人人의의의 作作作爲爲爲 또또또는는는 不不不作作作爲爲爲(((“““pppeeerrrsssooonnnaaalll”””aaaccctttooorrrooommmiiissssssiiiooonnnooofffttthhheee
“““pppeeerrrsssooonnnllliiiaaabbbllleee”””)))

責任있는 사람(thepersonliable)이란 船舶所有者․傭船者․船舶管理人․船舶運航者
․救助者,責任保險者 또는 그의 行爲에 대하여 船舶所有者,救助者가 責任을 져야 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제1조).그런데 “本人”의 行爲(the“personal”act)에 대하여
責任制限을 排除하기 때문에,제1조에 規定된 責任있는 사람 중,어떤 사람에게 責任制限
이 排除되는 사유가 생겼더라도 그 밖의 다른 責任있는 사람들에게는 責任制限이 반드시
排除된다고 볼 수는 없다.
1976年 協約은 責任制限이 排除되는 것은 오직 責任있는 사람 “本人”의 作爲 또는 不作
爲(onlythe“personal”actoromissionofthepersonliable)라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法人의 경우에,누구의 作爲 또는 不作爲가 본인의 作爲 또는 不作爲로 다루어 질 것인가
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 英國에서는 해석론상 “ALTEREGO”原則이 適
用되는데,이는 法人이 責任을 지는 단순한 使用人이나 代理人이 아니라,그의 行爲가 바
로 法人 자신의 行爲이기 때문에,法人이 責任을 져야 할 사람의 作爲 또는 不作爲에 대

148)최기원,앞의 책,pp.824～825.
149)PatrickGriggsandRichardWilliams,op.cit,pp.25～27.



하여 責任을 져야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業務執行機關 또는 代
表機關의 行爲는 물론 船舶會社의 海務監督과 같은 船舶의 維持․保存에 部分的 包括代
理權을 갖고 있는 使用人의 行爲도 역시 本人의 作爲․不作爲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
나,대표권이 없는 업무집행이사 또는 社員이외의 자의 故意 등은 船主의 고의 등으로 보
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150)

222...損損損失失失(((lllooossssss)))

그러한 損失(suchloss)은 제1조에서 들고 있는 物的損害와 人的損害를 網羅한 槪念으
로서,일반적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同種의 損害임이 立證되어야
한다.151)그러한 損失을 일으킬 意圖(intenttocausesuchloss)란 責任있는 사람 自身이
적극적으로 그 損失을 意圖했다는 것이 立證되어야 한다.
“不注意하게 그리고 그러한 損失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recklesslyand
withknowledgethatsuchlosswouldprobablyresult)”라는 文句는 未必的 故意를 의미
한다.
1957年 協約은 法廷地法(lexfori)에 의하여 立證責任을 지도록 하는 明文規定을 두었으
나(제1조 제6항),1976年 協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그러나 해석상 責任制
限의 對象債務가 船舶所有者 등의 責任있는 사람의 歸責事由로 일어났음이 立證되지 않
으면 그 債務에 대한 責任이 확정적으로 制限된다고 본다.따라서 責任制限의 排除를 주
장하는 사람이 立證責任을 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ⅡⅡⅡ...美美美國國國 船船船主主主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法法法

111...船船船舶舶舶所所所有有有者者者의의의 惡惡惡意意意(((PPPrrriiivvviiitttyyyooorrrkkknnnooowwwllleeedddgggeee)))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은 선박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과실에 대해 악의가 없는
(....withouthisprivityorknowledge...)경우에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46

150)최기원,앞의 책,p.825.
151)PatrickGriggsandRichardWilliams,op.cit.,pp.30～32.



U.S.C제183(a)조).그러므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가능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① 어
떤 과실이나 不堪航性이 사고를 일으켰는지,② 선박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惡
意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152) 선박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항구현장인원
(shoreside personnel)을 포함한 관리자(managing agent)․임원(officer)․감독자
(supervisingemployee)의 악의를 의미한다.153)공동소유의 경우에는 공유자 개인마다 별
도로 악의의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154)

222...惡惡惡意意意의의의 判判判斷斷斷基基基準準準

채권자들은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제한하기 위
하여 자주 선박소유자의 악의에 관한 항변을 하고 이는 어느 소송에서나 마찬가지일 것
이다.이와 관련 최근의 미국법원은 책임제한법에 따른 책임제한을 허용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나,155)적하손해와 오염손해의 경우에 보다 엄격하게 선박소유자의 악의여부를
판단한다156).악의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인간(resonableman)'을 기준으로
선박소유자가 ① 실제로 알고 있었거나 ② 합리적인 조사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거나 알
았어야 했을 경우에 악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157)특히 선박소유자나 선박소유
자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는가 여부를 판단한다.
인적 손해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제한에 있어서 선장의 악의는 확정적으로 선박소유자의
악의로 간주되나 재산상 손해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58)

152)송상현․김현,앞의 책,p.157.:구체적 사례는 위의 책,각주7)참조
153)회사가 선박소유자인 경우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의 악의는 회사의 악의로 간주된다:위의 책,p.158.
154)구체적 사례는 위의 책,p.158.각주2)참조
155)TheMaritimeLawAssociationoftheUnitedStates,DocumentNo.640(June15,1982):위의 책에
서 재인용

156)위의 책,p.157.
157)위의 책,p.158.
158)위의 책,p.159.



ⅢⅢⅢ...한한한국국국 상상상법법법

111...意意意義義義

責任制限阻却事由라 함은,責任制限主體의 책임제한이 부정되는 主觀的 事由이다.선박
소유자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
위’(actoromission…done…recklesslyandwithknowlegethatdamagewouldprobably
result)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무는 제한되지 않는다(상법 제746조 단서).선박소
유자 이외의 사용인의 무모한 작위・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159).여기서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란 일정한 결과(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인
식하면서도 이를 개의치 아니하고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222...故故故意意意

이 경우의 故意라 함은 制限債務의 발생에 대한 고의이다.제한채무라 함은 이미 보아
온 것과 같은 손해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이때의 고의는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이고 통
상의 고의와는 다르다.예를 들면,불법행위에서 말하는 고의는 권리 침해에 대한 認容이
고,손해 발생에 대한 의욕-가해의 의사는 아니다.船主責任制限의 고의는 손해 발생에
대한 의욕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고의 개념보다도 엄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333...손손손해해해발발발생생생의의의 우우우려려려가가가 있있있는는는 것것것을을을 인인인식식식하하하면면면서서서 한한한 자자자기기기의의의 무무무모모모한한한 행행행위위위

이 요건은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고의에 가까운 重過失 혹은 認識 있는 過失,다시
그 어느 것도 아닌 이 문언 그대로 해석해서 특히 기존의 요건에 의지해서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해석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160).여기에서 말하는 認識이라 함은 손해 발

159)대법원도 피용자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제한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대법
원 1995.3.24.고지 94마2431결정,1995.6.5.고지 95마325결정,1996.12.6.선고 96다31611판결 등)

160)정찬형,앞의 책,pp.733～734.:표현상 차이는 있으나 과실보다는 고의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점에서
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의 가능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등이 현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過失의 有無,그 輕重을 판단
하는 重過失과도 이질적인 것이다.또 손해 발생의 가능성의 인식은 손해 발생에 대한 단
순한 蓋然性認識에 멈추는 인식 있는 과실보다도 엄격하고 이것과도 다른 것이다.이 요
건은 이제 하나의 阻却事由인 “故意”가 손해 발생에 대한 의욕인 것에 대비하여 이해해
야 한다.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현실로 인식하면서,그러나 손해 발생의 의욕
까지도 들 것 없이 무모한 행위를 한 것은,소극적으로는 손해의 발생을 容認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이 요건은 통상 말하는 未必的 故意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
다.

444...立立立證證證責責責任任任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선주 등 채무자의 主觀的 要件에 대하여 입증하
여야 한다161).

161)최기원,앞의 책,p.825.;정찬형,앞의 책,p.744.



第第第555章章章 責責責任任任限限限度度度額額額(((ttthhheeeaaammmooouuunnntttooofffllliiimmmiiitttaaatttiiiooonnnfffuuunnnddd)))

第第第111節節節 國國國際際際協協協約約約

ⅠⅠⅠ...111999777666년년년 협협협약약약

111...計計計算算算原原原則則則

責任限度額의 算定은 1957年協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金額責任主義의 原則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9條 1項).責任制限의 方式은 事故船舶의 톤數의 增加에 따라 每基準톤162)當
의 責任限度額을 일정한 比率로 줄여가는 段階的 計算方式,즉 遞減方式(slidingscale)을
취하고 있다.
基準計算單位는 1957年 協約에서는 純金價額을 基準으로 한 뿌앙까레프랑(Poincaré
franc)을 사용하였으나,1968年 3月부터 金價定額時代가 끝나고 自由競爭市場에서 時價
가 결정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純金價額을 固定된 等價(fixedparity)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따라서 1971년 國際通貨基金(InternationalMonetaryFund:이하 IMF라 부른다)
은 固定된 價値를 지닌 計算單位(unitsofaccount)로 特別引出權(SpecialDrawing
Rights;이하 SDR이라 부른다)을 創出하였다.그래서 1976年 協約은 원칙적으로 SDR을
計算單位로 사용하고(8條 1項),國際通貨基金의 非會員이나 國內法으로 SDR의 사용을
禁止하는 나라에서는 SDR대신 貨幣單位(monetaryunits)163)를 基準으로 하도록 하고,
SDR과 貨幣單位,즉 뿌앙까레프랑 사이의 換算率에 따라 貨幣單位에 의한 責任限度額을
따로 정하고 있다(8條 2項).즉,基準計算單位는 SDR과 뿌앙까레프랑의 2重體系를 취

162)1976년 협약의 기준톤수는 1969년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1에 수록된 톤수측정에 따라 계
산된 총톤수(grosstonnage)를 말한다(제6조 제5항).우리나라 선박법 제3조도 이 협약을 받아들여 국
제총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163)1976년 협약의 화폐단위란 1957년 협약상의 ‘뿌앙까레프랑’에 해당한다.이후의 설명에서는 뿌앙까레프
랑으로 한다.그리고 國內通貨로 換算하는 것은 그 國內法에 따른다(제8조 제3항)



하게 되었다.
責任制限債務에 대하여는 責任制限基金의 形成이 없어도 責任制限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0조 제1항)당연히 責任制限權이 발생한다.이 점은 1957年 協約이 이
러한 경우 責任制限權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상반된다.

222...責責責任任任限限限度度度額額額

1976年協約은 責任限度額에 관하여 旅客의 人的損害에 대한 債務(第 7條),非旅客의 人
的債務 및 物的債務(第8條)로 나누어서 規定하고 있다.이를 物的債務와 人的債務로 나누
어서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11)))物物物的的的債債債務務務
物的損害에 대한 債務의 경우에는 總톤數 500톤 이하인 船舶은 167,000SDR(2,500,000
뿌앙까레프랑)의 定額의 責任限度額이 설정되어 있다.總톤數가 500톤을 넘는 船舶의 경
우를 보면 ① 500내지 30,000톤의 경우는 톤當 167SDR(2,500뿌앙까레프랑),② 30,000
내지 70,000톤의 경우는 톤當 125SDR(1,850뿌앙까레프랑),③ 70,001톤 이상은 톤當 83
SDR(1,250뿌앙까레프랑)을 각각 곱한 金額을 段階的으로 더해서 얻은 總額이 責任限度
額이 된다.(第6條 第1項 b號 ,第8條 第2項 b號).

(((222)))人人人的的的債債債務務務
가.旅客의 死傷에 의한 人的債務
特定事故에서 생기는 旅客의 死亡이나 身體의 傷害에 대한 債務164)인 경우 責任있는
사람(personliable)의 責任限度는 船舶證明書(theship'scertificate)에 따라 運送이 許可
된 定員數에 46,666SDR(700,000뿌앙까레프랑)165)을 곱한 總額으로 하되 25,000,000
SDR(375,000,000뿌앙까레프랑)을 넘지 못한다(제7조 제1항,제8조 제2항 c호).이것은
旅客定員 536명에 해당하는 金額이다.

164)旅客運送契約에 따라 運送되는 사람 또는 運送人의 동의하에 物件運送契約에 의해서 自動車(vehicle)
또는 산動物(liveanimals)을 동반하는 사람 또는 이들을 代理하는 사람이 請求하는 債權을 말한다(7條
2項).

165)旅客의 人的損害에 대한 責任限度額은 1974年 “海上旅客과 旅客手貨物의 運送에 관한 아테네協約
(AthensConventionrelatingtotheCarriageofpassengerandtheirLuggagebySea,1974)"이 定하
는 金額이다.(7條1項).



나.非旅客의 死傷에 의한 人的債務
總톤數가 500톤 이하인 船舶의 경우에는 330,000SDR(5,000,000뿌앙까레프랑)의 定額
을 責任限度額으로 한다.또 總톤數가 500톤을 넘는 경우에는 ① 501내지 3,000톤의 경우
는 톤當 500SDR(7,500뿌앙까레프랑) ② 3,100내지 30,000톤의 경우는 톤當 333SDR
(5,000뿌앙까레프랑),③ 30,001내지 70,000톤의 경우에는 톤當 250SDR(3,750뿌앙까레
프랑),④ 70,000톤을 넘는 경우에는 톤當 167SDR(2,500뿌앙까레프랑)을 곱한 金額을
段階的으로 더한 金額의 總額이 責任限度額이 된다.(6條 1項 a號,8條 2項 a號).

다.非旅客의 人的債務와 物的債務의 競合
각각 獨自的으로 責任制限基金을 設定하되 人的債務가 완전히 辨濟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殘額에 대하여 物的債務를 위한 責任限度額에서 物的債務와 같은 順位로 競合하여 配
當에 참가한다(제6조 제2항).그러나 締約國의 國內法에 의하여 港灣施設(habourworks),
碇泊施設(basins)또는 水路(waterways)와 航海補助施設(aidstonavigation)에 損害를
입혔을 때에는 物的債務를 위한 責任制限基金에서,配當에 참가하는 人的債權者를 해하
지 않는 範圍內에서 다른 物的債權에 대한 優先辨濟權(priority)을 갖는다(제6조 제3항).
이들 債務에 대하여는 國家에 따라서는 無過失責任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優先辨濟權
을 인정하는 國內法을 積極的으로 받아들인 것이다.公共債權을 優先시키는 政策的 規定
이라 할 것이다.

라.船舶을 사용하지 않은 救助者의 경우
船舶을 사용하지 않는 救助者(salvro)또는 救助船으로부터 獨立하여 救助作業을 하는
救助者의 責任限度額은 總톤數 1,500톤인 船舶의 所有者의 責任과 같다(제6조 제4항).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人的債務의 경우 833,000SDR(12,500,000뿌앙까레프랑),인적채무와
물적채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1,167,000SDR(17,500,000뿌앙까레프랑)이다.

마.小型船의 경우
總톤數가 300톤 未滿인 船舶에 대하여는 國內法으로 責任制限에 관한 事項을 달리 정
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b호)



333...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節節節次次次에에에 관관관한한한 規規規定定定

(((111)))基基基金金金의의의 形形形成成成에에에 관관관한한한 規規規定定定
1976年 協約 第11條는 船舶所有者등의 責任있는 사람은 責任限度의 法的 節次가 制定
되어 있는 當事國에서 法院 기타 權限있는 當局에 基金을 形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
며,그 基金은 協約上의 責任限度額으로 形成되고 債務發生日로부터 基金形成日까지의
利子를 포함한 金額으로 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또 이렇게 形成된 基金은 責任制限債務
의 辨濟에만 충당할 수 있다.基金形成의 方法은 위 金額의 供託이나,基金이 形成되는
國家의 法律에 따라서는 法院 기타 권한있는 當局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保證의 提供과
같은 方法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第10條는 責任制限基金이 許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責任制限權은 發生한다고
한다.다만,1976年 協約의 當事國은 責任制限을 實行하기 위하여 自國의 法院에 訴訟이
提起된 경우에는 協約의 規定에 따라서 責任制限基金이 形成되어 있든가,또는 責任制限
權을 주장할 때에 基金의 形成을 條件으로 할 것을 國內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基
金의 形成이 없이 責任制限을 주장하는 경우의 節次에 관하여는 訴가 提起된 나라의 國
內法에 따라서 정하게 되며 責任制限基金의 形成없이 責任制限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第
12條의 의해 基金의 分配를 하게 된다.

(((222)))基基基金金金의의의 分分分配配配에에에 관관관한한한 規規規定定定(((第第第111222條條條)))
1957年 協約과 다를 바 없다.즉,責任制限基金은 債權者 사이에서는 確定된 債權額의
比率에 따라서 分配하고(第1項),基金의 분배전에 船舶所有者 또는 保險者가 債務를 辨濟
한 경우에는 그 辨濟한 金額을 限度로 代位權을 가지게 된다(第2項).
船舶所有者 등이 賠償額支給을 강제당할 염려를 立證한 때에는 基金이 形成된 締約當
事國의 法院 또는 權限있는 當局은 일정한 基金을 잠정적으로 留保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4項)
1976年 協約에 따라 責任制限基金이 形成된 경우 위 기금에 청구를 하면 동일한 債權
에 관하여는 基金을 形成한 사람의 다른 財産에는 어떠한 權利도 행사할 수 없다(第13條
第1項).責任制限基金이 形成된 후 法院 기타의 權限 있는 當局은 자기를 위한 責任制限
基金이 形成되어 있는 사람이 基金과 관계있는 채권에 의하여 압류된 선박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押留의 解除 또는 擔保取消를 命할 수 있다.

(((333)))準準準據據據法法法(((第第第111444條條條)))
1976年 協約 “第3章 責任制限基金”의 規定에 반하지 않는 範圍에서 그에 관한 모든 節
次에 관하여는 基金이 形成된 國家의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444)))기기기타타타 規規規定定定
締約當事國의 國內法으로 內水航海船 및 300톤 未滿의 船舶에 대하여도 責任制限制度
를 適用하는 規定을 둘 수 있다는 점이 1976년 協約의 특기할 만한 점이다(第5條 第2項)

444...111999999666년년년 改改改正正正議議議定定定書書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6년 협약이 성립된 후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 물가상승률이 약
200%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또한 선박사고의 대형화로 인해 피해금
액이 커지는 등 종전의 1976년협약으로는 피해변상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어 1996년 5월 3일 국제해사기구(I.M.O.)는 1976년 조약에 관한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전체적으로 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는 바,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66)
첫째,책임한도액을 2배 내지 4배로 대폭 인상하였다.그리고,적용선박의 최저한도를

500톤에서 2,000톤으로 상향하였는데,이는 1996년의 ‘유해․위험물질 해상운송책임조약
(InternationalConventiononLiabilityandCompensationforDamageinConnection
withCarriageofHazardousandNoxiousSubstancesbySea,1996,HNS협약으로 약칭
한다)'의 적용 대상선박과 통일을 기하려는 의도에서였다.167)2,000톤이하의 선박소유자
는 인적손해의 경우 2,000,000계산단위,물적손해는 1,000,000계산단위까지 손해를 배상해
야 한다.이는 소형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유럽국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이다.168)
둘째,여객의 사망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여객정원에 175,000계산단위를 곱한

금액까지 4배정도 증액하고,1976년 협약에서 선박사고당 2,500만계산단위(여객정원 536
명에 해당)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던 포괄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경우에 따라 무제한적

166)송상현․김현,앞의 책,pp.125～126.;국제해사기구인터넷(http://www.imo.org/)조약자료
167)송상현․김현,위의 책,p.125.
168)송상현․김현,위의 책,p.125.



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더 나아가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액보다 국내법상규정
된 손해배상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1976년 협약대신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보조
항을 신설하였다.169)
셋째,인적손해와 물적손해에 따라 서로 다르던 책임한도액의 단계를 ① 2000톤이하,
② 2,001톤에서 30,000톤,③ 30,001톤에서 70,000톤,④ 70,000톤을 초과하는 경우의 4단계
로 통일하였다.
넷째,향후 1976년 협약의 책임한도액을 쉽게 증액할 수 있도록 조약개정의 절차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섯째,1996년 HNS협약의 제정에 따라 종래 1976년 협약의 적용을 받던 유해․위험
물질의 해상운송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1976년 협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신설하였다.170)

1996년 개정의정서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9)이는 특히 일본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인적손해에 대한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말자는 국제여
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송상현․김현,앞의 책,p.125.

170)송상현․김현,위의 책,p.126.;1996년 HNS조약과 관련한 상세한 것은 이윤철,「국제해사조약론」
(부산 :다솜출판사,2004),p.203.이하 참조

선박의 톤수 인적손해(SDR) 물적손해(SDR)

2,000톤이하 2,000,000 1,000,000

2001～30,000톤 2,000,000+(초과톤수×800) 1,000,000+(초과톤수×400)

30,001～70,000톤 2,000,000+(초과톤수×600) 1,000,000+(초과톤수×300)

70,000톤초과 2,000,000+(초과톤수×400) (1,000,000+(초과톤수×200)



第222節節節 미미미국국국 선선선주주주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법법법과과과 우우우리리리 상상상법법법

ⅠⅠⅠ...미미미국국국 선선선주주주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법법법

111...책책책임임임한한한도도도액액액

(((111)))인인인적적적․․․물물물적적적손손손해해해의의의 경경경우우우
미국의 선주책임제한법은 航海船舶상에서 선주의 고의․과실로 인적․물적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책임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제183조 a항)
미국이든 외국이든,선박소유자의 책임은,선상에 적재되거나 선적된 재산,물건 혹은

상품이 누군가에 의해 횡령,멸실 혹은 손괴된 경우,또는 충돌에 의한 멸실,損害 혹은
傷害에 대해서,所有者 혹은 소유자들의 認識 혹은 故意없이 발생된(초래된)어떠한 결과
에 대하여 이 조의 (b)항에서 규정된 경우들을 제외하고,그 당시 계류중인 선박의 화물,
선박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 혹은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22)))책책책임임임총총총액액액의의의 완완완전전전지지지급급급이이이 불불불가가가능능능한한한 경경경우우우
航行 중인 선박의 경우에,위 (a)항에 제한된 재산으로는 소유자의 책임총액이 모든 손
해을 완전히 변제하기에 불충분하고,그리고 사망이나 인신상해에 관한 손해의 변제에
사용가능한 부분의 총액이 톤당 420달러보다 적다면,사망이나 인신상해에 관한 변제에
만 사용되도록 톤당 420달러에 상당하는 총액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만약 증가된 총액으
로도 완전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손해들은 각각의 손해액에 따라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
야 한다(제183조 b항).

(((333)))총총총톤톤톤수수수의의의 범범범위위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해하는 汽船 또는 機船의 톤수는 엔진실을 공제
하지 않고 당해 선박의 총톤수로 계산하여야 하고,항해중인 帆船의 톤수는 그 선박의 등
록된 톤수로 계산한다.다만,선원들이나 실습생의 사용에 제공된 공간은 총톤수의 계산
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3조 b항)



222...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節節節次次次에에에 관관관한한한 規規規定定定

(((111)))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절절절차차차의의의 대대대상상상과과과 범범범위위위
미국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은 일정한 청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항해 종료시
의 선박가액과 지급될 운임(항해기간동안 선박소유자가 취득한 운임,freightthen
pending)으로 제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71).법원은 ① 선박과 그 소유자의 책임존
재여부,②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 존재여부,③ 정당한 채권의 금액,④ 기금의 분배문
제 등을 심리하고,책임제한은 對物的(inrem)으로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에 대해 對人
的(inpersonal)으로도 적용된다.172)절차부분은 책임제한법과 연방민사소송규칙의 Rule
F에 의해 규율된다.173)

(((222)))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節節節次次次의의의 申申申請請請
책임제한절차의 신청(complaint,과거에는 ‘petition’)은 관할권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제
기하여야 하는 바,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연방지방법원뿐이다174).선박이 押留되거나 억
류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제소당한 지방법원에도 있고,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 제
기되지 않았다면 선박소재지의 지방법원에,만일 선박이 멸실되거나 외국에 존재하는 등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있다.175)책임제한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抗辯으
로 주장하거나 海事事件에서 독립된 신청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176)
책임 제한절차의 申請은 선박소유자가 訴狀送達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6개월의 요건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상대방의 답변기간은 위 기간을 연장시키
거나 종료시키지 않는다177).선박소유자는 책임제한의 申請을 하기 전에 채권자를 위하

171)46U.S.C.제183조:책임제한법은 소위 火災條項(FireStatute)을 포함하고 있어 선박소유자의 고의나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면한다(46U.S.C.제182조).46U.S.C.제181조하
주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고,양자는 제183조와는 별도의 면책규정이다
:송상현․김현,앞의 책,p.154.

172)위의 책,p.154.:이는 미국법이 對物訴訟을 인정하는 결과이다.
173)위의 책,p.154.;연방민사소송규칙 補則 F조.
174)자세한 것은 위의 책,p.154.이하 참조
175)RuleF(9).MatterofBowoonSangsaCo.,720F2d595,1984AMC97(9thCir.1983)사건에서 법원은
선박이 한국에 있고,어느 미국법원에도 소송이 係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방 괌지방법원의 관할권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자세한 것은 위의 책,p.155.참조.

176)위의 책,p.155.참조.
177)이는 우리나라의 不變其間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소송의 통지는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어느 1명의 채권자에 대하여라도 제한절차신청기간이 도과하면 却下된다 :위의 책,p.155～156.



여 이자를 포함한 선박가액과 지급운임의 합계액이나 또는 그에 상응한 담보,법원이 결
정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고,채권자는 담보액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증액신청과 함께 선박가액 및 지급될 운임액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178)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特定의 事故와 관련된 선박사유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다른 절차를 정지시키는 留止命令179)을 내린 후,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신고하게 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최고기간을 고지하고,기간을 도과한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80)이러한 유지명령에 의하여 특정의 사고로
부터 발생한 모든 채권을 하나의 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다181).그러나 留止命令의 효력
이 미국영토외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채권자는 외국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333)))입입입증증증책책책임임임
채권자는 손해가 선박의 과실로 인해 야기되었음을 입증하고,선박소유자는 책임제한

요건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즉 선박소유자는 자신에게 고의(design)․과실(neglec
t)․악의(privityorknowledge)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182)

333...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기기기금금금(((LLLiiimmmiiitttaaatttiiiooonnnfffuuunnnddd)))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규규규정정정

(((111)))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기기기금금금의의의 설설설정정정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대개 법원에 공탁된 책임제한기금으로
부터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는다.183)책임제한기금은 선박가액과 지급될 운임(freight
thenpending)의 합계이며184)선박가액은 충돌이나 사고발생 후,또는 항해종료시에 결정
되나,이미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保險金은 제외된다.지급될 운임(freightpending)이란

178)RuleF(7).ComplaintofCaribbeanSeaTransport,Ltd.,748F.2d622,1985AMC1995(11thCir.
1984):송상현․김현,앞의 책,p.156.

179)우리나라 선주책임제한절차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180)법원은 失機한 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위의 책,p.156.
181)공동소송규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청구와 주장을 함께 판단할 수 있고,우리나라
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182)이는 우리상법상의 입증책임분배와 대비된다:구체적 사례에 관하여는 위의 책,p.157.참조
183)위의 책,p.159.
184)46U.S.C.제183(a)조.이전항해에서 발생한 선박우선특권이나 저당권은 고려되지 않고,그 당시의
선박총가액을 말한다:위의 책,p.159.



실제운송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해에서 얻는 선박의 총수익을 의미한다.185)따라서 반
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先給運賃도 포함된다.
사고 당시 한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선단을 예인하는 경우와 같이 한 선박은 항해에 능
동적이고,다른 선박은 수동적이었다면 책임제한기금에 포함되는 선박은 손해에 적극적
으로 관련된 선박뿐이다.그러나 선박들이 동일인의 소유이고 동일한 항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사고당시 공동의 지배하에 있었다면 그 선박들은 하나의 船隊로 취급되어 책임
제한기금에 포함된다.186)

(((222)))附附附加加加的的的인인인 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기기기금금금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해상사고가 인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관련되는 경우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 선박소유자는 제1기금이 인적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선
박의 톤당 420달러까지의 제2기금을 조성해야 한다.187)이러한 부가적인 기금은 상해와
사망으로 인한 배상청구에만 적용될 수 있고,항해선(seagoingvessels)의 경우에만 적용
된다.188)항해선에는 유람선․예인선․피예인선․유조선․어선 등이 포함되고,이의 부
속선,자가추진의 거룻배,평저선,거룻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189)즉 이러한 선박들은
인적손해에 대하여 톤당 420달러의 책임제한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또 법원은 MatterofTalbottBigFoot,Inc.사건190)에서 “선박이 제183(b)조의 항해선
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그 선박이 통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내수와의 경계선을 넘
어 바다에서 항해하는가 또는 그렇게 하도록 기대된 것인가에 있다”고 판시하여 실제로
선박이 내수와의 경계선의 양쪽에서 사용될 수도 있는 경우,법원은 선박의 모양․기
능․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박이 통상적으로 내수와의 경계선을 넘어서 실질적
으로 운영될 것이 기대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191).
또 인적 손해에 대한 톤당 420달러의 책임은 각 사고마다 발생하므로,하나의 해상사고

185)송상현․김현,앞의 책,p.159.
186)자세한 것은 위의 책,p.160.참조
187)46U.S.C.제183(b)조.이 조문은 호화유람선 Morrow Castle호의 사고 이후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법의 1936년 개정에서 추가되었다:자세한 것은 위의 책,p.160.이하 참조

188)46U.S.C.제183(b)조.
189)46U.S.C.제183(f)조.
190)854F.2d758(5thCir.1988).
191)위의 책,p.161.:이 판결이후 항해선의 개념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여 유람선은 항해선에 포함되고,
항구와 강의 선박은 항해선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비항해선의 개념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에서 2건 이상의 인적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는 상황에 따라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
야 한다.192)

(((333)))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기기기금금금의의의 분분분배배배

미국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선박의 가액과 운임의 합계액,
즉 책임제한기금 범위내로 제한한다.연방민사소송규칙의 RuleF에 의해 선박에 대해 채
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채권총액이 제한기금을 초과하는 경
우 법원은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기금의 분배를 한다.그러나 優先權을 가진 채권자
는 제외된다.193)
책임제한의 적용을 받는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양자에 대한 모든 채권은 기금으로부
터 비례적 분배를 받을 수 있으나,책임제한절차는 ‘해사법원에서의 형평의 지배’원칙에
법원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194)

(((444)))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기기기금금금의의의 분분분배배배순순순위위위
법원의 기금의 분배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우선195)’과 ‘형평원칙(doctrine of
equitablesubordination)’이 적용된다.먼저 법원은 채권들을 선박우선특권의 후순위로
정할 수 있고 특정한 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비례하여 배분된 나머지 기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은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박우
선특권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단순한 기금의 비례배분을 명하기도 하였다196).
1899년의 Catskill사건197)에서 법원은 형평의 원칙을 채택하여 과실 있는 선박소유자
와 이를 대위하는 보험자는 무과실의 인적 손해 채권자와 적하의 손해에 대한 채권자가
지급받고 난 후에야 기금분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그리고 인적 손해배상청
구권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기금의 배분에 참가할 수 있고,인적 손해 채권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경우 톤당 420달러까지의 보충적인 인적 손해보상기금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198).

192)InreAlvaSteamshipCo.,262F.Supp.328(S.D.N.Y.1966):송상현․김현,앞의 책,p.161.
193)SupplementalRule,RuleF(8).
194)위의 책,p.164.
195)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선박우선특권을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한다(제60조 제1호)
196)구체적 사례에 관하여는 위의 책,p.164.각주7)참조.
197)무과실의 당사자에게 우선배당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위의 책,p.165.
198)위의 책,p.165.



책임제한절차는 먼저 존재하는 선박우선특권이나 당해 항해에 따른 留置權者(lien
claimants)가 존재하는 경우 복잡해질 수 있으나,유치권자의 존재 때문에 책임제한이 불
가능한 것도 아니고,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절차에의 채권신고를 조건으로 다른 유치권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증할 필요도 없다.199)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에는 NorthStar원칙에 따라 책임제한 전에 손해의
분할이 행해진다.책임을 제한되는 선박이 수령한 損害賠償金은 책임제한기금에 포함된
다.양선박이 모두 책임제한을 하는 경우는 각 선박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손
해 중 자신의 과실부분만을 지급한다.한 선박만이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다른 선박은 제
3자의 채권에 대해 全部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지급에 대하여는 다른 선박의 책임제한기
금 분배절차에 참가한다.책임제한기금 외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는 기금을 분배하지 않는다200).

ⅡⅡⅡ...한한한국국국 상상상법법법

111...計計計算算算原原原則則則

책임한도액의 단위는 시세 변동이 적은 國際通貨基金(IMF)의 特別引出權(Special
DrawingRights,SDR)을 計算單位로 한다(1976년 海事債權責任制限協約 제8조 제1항,
상법 제747조 제5항).책임한도액의 산정에 사용되고 있는 선박의 톤수는 선박법에 의하
여 1969년 “船舶의 톤수의 측정에 관한 國際協約”에서 정한 톤수의 測度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총톤수(국제총톤수)로 하고,그 밖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에서 정하는 총
톤수로 한다(상법 제751조,1976년 海事債權責任制限協約 제6조 제5항,선박법 제3조 제1
항 제1호・제2호).201)
199)RodcoMarineServices,Inc.v.Migliaccio,651F.2d1101,1985AMC605(5thCir.1981):송상현․
김현,앞의 책,p.165.

200)자세한 것은 위의 책,pp.165～166.참조.
201)대법원 1998.3.25.97마2758결정에서는 ‘예인선소유자가 리스로 임차된 부선을 예인선과 예선열을



또 상법은 ① 여객의 사상손해,② 비여객의 사상손해,③ 기타 물적 손해로 나누어 규
정하고 있다.

222...여여여객객객의의의 死死死傷傷傷 손손손해해해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
박의 船舶檢査證書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46,666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과 2,500
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상법 제747조 제1항 제1호).선박검
사증서는 해양수산관청이 발행한다(선박안전법 제9조).어떠한 경우에도 상한선은 2,500
만 계산단위이다.
46,666계산단위의 산출기준은 1974년의 “해상여객 및 수하물운송에 관한 아테네조약”
과 1976년 海事債權協約을 받아들인 결과이다202).개정작업 중 6인실무소위원회의 일부
학자는 아테네協約과 같이 여객 1인당 책임한도액(개별적 책임제한)을 채택함으로써 국
내여객운송업계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나,203)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33...비비비여여여객객객의의의 死死死傷傷傷 손손손해해해

여객 이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의 한
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① 3백 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7,000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② 5백 톤 이하의 경우에는 333,000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③ 5백 톤
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②의 5백 톤에 해당하는 금액에 5백 톤을 초과하여 3천 톤
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계산단위,3천 톤을 초과하여 3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계산단위,3만 톤을 초과하여 7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
당 250계산단위 및 7만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계산단위를 각각 곱하
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상법 제747조 제1항 제2호)(제1차적 책임
한도액).이와 같이 선박의 톤수가 증가할수록 계산 단위는 감소한다.이를 遞減方式

이루어 운항하던 중 피예인선이 타선박과 충돌하여 물적손해를 야기한 경우,예인선소유자의 책임한도
액은 예인선과 피예인선 두선박에 대하여 각각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고,양선박의 톤수를 합한 총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즉 각각의
선박의 책임한도액을 산출하여 합산하여야 된다는 취지이다

202)46,666계산단위는 아테네협약의 1인당개별책임한도제를 수용한 것이나 우리상법은 총체적 책임한도액
만 규정하고 개별적 책임한도액은 정하지 않았다:최기원,앞의 책,pp.827～828.

203)배병태,“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법 개정안과 그 취지”,「한국해법회지」,제11권(1990),p.38.



(slidingscalesystem)이라 하는데,1976년 협약 제6조 1항 (a)호의 규정을 수용한 것이
다.
비여객의 사상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상법 제747조 제1항 제2호)이 실제 발생한 인적
손해로 인한 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 손해에 대한 한도액(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을 그 잔액 변제에 충당한다(상법 제747조 제4항 제1문)(제2차적 책임한도액).이
는 인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비여객에 대한 사상을 일으킨 사고에서 물적 손해
에 의한 채무도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 채권과 비여객의 인적손해의 殘額債權은 물
적 손해의 책임한도액(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각 債權額의 비율로 경합한
다(상법 제747조 제4항 제2문).
그런데 1976년 협약 제15조 2항 (b)호는 300톤 이하 小型船舶에 대하여 체약국이 국내
법으로써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留保條項을 두고 있는데,상법은 이에 따라 300톤
이하 선박의 책임한도액이 167,000계산단위에 불과하도록 책임을 완화하였다.이는 영세
한 선박소유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선원등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할 소지가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런던회의에서 대부분 국가의 대표들은 500톤 이하의 소형선박이라 할지라도 특히 항구
내에 있을 때에는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들 소형선에 대하여
도 최소한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기로 하였다.그러나 선진해운국들은 소형선에 대하여
고액의 책임한도액을 부과하면 소형선에 대한 보험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책임한
도액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고,船腹量의 대부분이 소형선으로 구성된 일부 開途國은 소
형선에 대하여 높은 책임한도액을 부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결과적으로 운임이 상승
한다는 이유로 이에 동조하였다.예컨대 영국과 인도는 500톤 이하 선박에 대하여
120,000달러 내지 600,000달러의 책임한도액을 제시한 반면 貨主國인 미국은 1,200,000달
러 내지 3,200,000달러의 책임한도액 수준을 선호하였다.결국 1976년 협약은 해운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600,000달러를 책임한도액으로 결정하였다.204)

204)OfficialRecords,p.148,p.171,p.183,p.197,p.274.



444...기기기타타타의의의 물물물적적적 손손손해해해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선박의 톤수에 따라,① 3백 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3,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② 5백 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7,000계산단위에 상당
하는 금액,③ 5백 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②의 5백 톤의 해당 금액에,5백 톤을
초과하여 3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계산단위,3만 톤을 초과하여 7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계산단위,7만 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계산단위로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상법 제747
조 제1항 제3호).
이는 1976년 협약 제6조 1항 (b)호를 수용한 것이다.인적 손해와 마찬가지로 상법은
단서규정으로써 3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 83,000계산단위의 책임한도액만을 부과한
다.
人的 損害와 物的 損害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의 비율은 대략 2:1이다.이는 인
적․물적 손해가 경합할 때 책임한도액을 톤당 3,100프랑으로 하고 이중 2,100프랑은 인
적 손해에 그리고 나머지 1,000프랑은 인적․물적 손해에 배분토록 한 1957년 協約 및 이
와 유사하게 규정한 1924년 협약의 전통을 따른 것이며,인명보호가 재산보호에 우선한
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둘째는 선박톤수에 따라 단계(tier)를 정할 때 인적 손해에 대하여는 500톤 이하,500톤
부터 3,000톤,3,000톤부터 30,000톤,30,000톤에서 70,000톤의 4개 단계로 나누고 있는 반
면,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500톤에서 30,000톤까지를 한 단계로 보고 있다.이는 500톤에
서 3,000톤까지의 소형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가 대규모일 수 있으므로 이 경
우에 인적 손해를 입은 선원 등을 보호하려는 인도적인 취지에 기인한다.
셋째로 300톤 이하의 영세선박소유자들은 資力이 적은 것이 보통이므로 각국의 국내법
에 이를 유보함으로써 이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55...구구구조조조자자자의의의 책책책임임임한한한도도도

구조선에 의한 구조자는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752
조의2제1항,제747조 제1항).



구조선에 의하지 않은 구조자 및 피구조선에서 구조 활동을 한 구조자는 기준이 될 선
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구조선의 크기인 1,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보아 금액을 산출한다(상법 제752조의2제2항).
비여객 인적손해에 대한 변제가 부족한 잔액채권에 대하여는 물적 손해의 책임한도액
으로 충당하는 점 및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가 병존하는 경우 변제 충당비율 등에 관하
여는 위의 비여객 사상 손해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복수의 구조선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구조선마다 한도액을 산출하고,구조선에 의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0톤의 선박을 기준으로 산출하며,이 한도액들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에 미친다(상법 제752조의2제3항).

이상의 책임한도액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선선박박박소소소유유유자자자 등등등의의의 책책책임임임한한한도도도(((단단단위위위 :::SSSDDDRRR)))

선선선박박박의의의 톤톤톤수수수 인인인적적적손손손해해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한한한도도도액액액 물물물적적적손손손해해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한한한도도도액액액

300톤 미만 167,000 83,000

300～500톤 333,000 167,000

501톤
～3,000톤

333,000
+(초과톤수×500) 167,000+(초과톤수×167)3,001

～30,000톤
3,000톤 한도액
+(초과톤수×333)

30,001
～70,000톤

30,000톤 한도액
+(초과톤수×250)

30,000톤 한도액
+(초과톤수×125)

70,000톤 초과 70,000톤 한도액
+(초과톤수×167)

70,000톤 한도액
+(초과톤수×83)

구구구조조조선선선에에에 의의의한한한
구구구조조조자자자 위와 동일 위와 동일

구구구조조조선선선에에에 의의의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은은은 구구구조조조자자자

333,000+(1,000×500)
=833,000

167,000+(1,000×167)
=334,000



666...船船船主主主의의의 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節節節次次次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0호로 해상법이 개정되면서,같은 날 법률제4471호로 ‘선

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이하 ’책임제한절차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1993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시행일이후 책임제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위 절차법이 적용되었다(부칙제2조).이는 종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205)는 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법률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으나,실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206).
책임제한절차법은 총 9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절차의 개요는 신청 →

개시결정 →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 배당 → 종결로 설명할 수 있다.
(((111)))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의의의 申申申請請請

책임제한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이 제한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
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상법 제752조 제
1항),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소재지,신청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사고발생지,사
고후에 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행하여
진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원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책임제한절차법 제2조).1년의
기간은 除斥期間이고,합의부의 專屬管轄에 속한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동일한 사고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이외의 자(收益債務
者)도 다른 책임제한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책
임제한절차법 제9조 제2항 제8호).이러한 收益債務者가 申請을 한 경우에는 신청이 이익
이 없어 却下결정을 한다207)

(((222)))法法法院院院의의의 審審審理理理
법원은 선박소유자 등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권의 유무와 기간준수여부,상법 제746조
소정의 책임제한채권의 해당여부,책임한도액의 초과여부 등을 심리하여 선박소유자 등
의 신청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경우 공탁명령을 내린다.그렇지 않을 경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책임제한절차법 제17,18조)

205)정영석,앞의 논문,p.95.
206)2002년 6월말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된 책임제한사건은 모두 13건(2000년 이후 접수분은 4건)이라
고 한다;“선박소유자등 책임제한사건(한원우판사집필)”,부산지방법원,『선박집행실무』,2002).p.114.

207)한원우,위의 논문,p.126.우리나라 책임제한법은 미국의 것과 유사하다



다만,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상법 제748조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입증책임과 관련하
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바,위 각 조항에 해당하는 채권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일응 제
한채권으로 인정하여 절차개시결정을 내리고,위 排除債權에의 해당여부는 이후의 절차
에서 제한채권의 조사,확정절차에서 보다 깊이 있는 심리를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208)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책임제한절차법 제16조)

(((333)))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節節節次次次開開開始始始決決決定定定
却下 또는 棄却사유가 없을 경우,예컨대 소명이 충분하고 보정명령의 이행,비용예납
등을 행하면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개시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책임제한절차법 제19조).한편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면 제한채권자는 신청인이나 수익
채무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고(책임제한절차법 제28
조),제한절차외의 다른 소송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책임제한절차법 제61조 제1
항).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은 기금으로 조성되며,제한채권자는 기금이외의 다
른 재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책임제한절차법 제27조).

(((444)))債債債權權權의의의 調調調査査査 및및및 確確確定定定
책임제한절차의 진행중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한채권자외의 제3

자가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책임제한절차법 제31조 제1항),제한채권에 대한 조사(책임
제한절차법 제53조)및 확정절차를 거쳐(책임제한절차법 제56조)신청인이 제공한 기금
에 대한 분배절차를 거친다.배당절차에 참가한 제한채권자가 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절차외에서 당해 제한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책임제한
절차법 제73조).제한채권에 대한 조사결과 異議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채권자별로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원은 査定의 裁判을 하여야 하고(책임제한절차법 제57조),
위 사정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으로 異議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책임제한절차법
제59조).

(((555)))配配配當當當 및및및 채채채무무무로로로부부부터터터의의의 解解解放放放
배당절차가 완료되고,책임제한절차가 종결되면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제한채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변제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은 경우는 물

208)한원우,앞의 논문,p.124.



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제한채권자도 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209)

209)한원우,앞의 논문,pp.155～156.



第第第666章章章 油油油類類類汚汚汚染染染損損損害害害賠賠賠償償償
ⅠⅠⅠ...개개개 설설설
1967년 3월에 발생한 TorreyCanyon호 사고는 재앙(disaster)이라고 불릴 만큼 큰

피해를 입혔다.그러나 실손해액이 600만파운드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상 책
임한도액은 125만파운드에 불과하여 결국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210).그리하여 국제해사기구(I.M.O.)는 1969년 11월 29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
onCivilLiabilityforOilPollutionDamage:이하 1969년 ‘유류손해협약’이라 부름)을
채택하여 1975년 6월 19일부터 발효하였다.1971년 12월 18일에 열린 제2차국제해사기
구회의에서는 1969년 유류손해협약의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ConventiononEstablishmentofan
InternationalFundforOilPollutionDamage:이하 1971년 ‘국제기금협약’이라고 부름)
을 채택하여 1978년 10월 16일부터 발효되었고,이에 따라 국제유류오염기금
(InternationalOilPollutionFund)이 설치되었다.위 1969년과 1971년 각 협약은 1976년
과 1984년,그리고 1992년에 각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되었고,1969년 유류손해협약
은 2000년에 추가개정(amendment)이 있었다.

한편,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18일 1969년 유류손해협약에 가입하고,1992년 12월
8일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후211)위 조약을 근거로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
4532호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최근
에는 2003년 12월 11일 법률 제7002호로 개정이 있었는 바,그 주요내용은 5,000톤이
하의 선박에 대하여 책임한도를 2000년 개정내용과 같이 451만계산단위로 상향한 것
이다.이하에서는 구체적 협약의 내용과 한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에 관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210)이윤철,앞의 책,pp.195～196.;정해덕,“개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법조(통
권500호,1998.5.),p.84.

211)정해덕,위의 논문,p.87.



ⅡⅡⅡ...國國國際際際協協協約約約
111...111999666999년년년 협협협약약약 및및및 111999777111년년년 국국국제제제기기기금금금협협협약약약

토리캐년호 사고에서 본 바와 같이 유조선 등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막대한 반면,책
임한도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발생에
대비,선주의 손해배상책임한도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체결을 의무화하는 한편,油類貨主
로 하여금 국제기금의 분담금을 납입하게 하여 피해어민 등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를 마련
하려는 목적하여 위 협약들이 체결되었다.주요내용은 1969년 협약은 선주나 선장 등 사
용인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선주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이른바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를 채택하는 대신 배상한도를 톤당 133계산단위,최대 1,400만계산단위로 제한
하였다.1971년 국제기금협약212)은 피해액이 1969년 협약의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부분을 보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책임한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1969년
협약에 따라 실제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6,000만계산단위까지 배상하는 것이
다.213)

222...111999777666년년년 改改改正正正議議議定定定書書書와와와 111999888444년년년 改改改正正正議議議定定定書書書

1976년 11월 9일과 1984년 5월 25일에 위 각 협약들이 개정되었는데,1976년의 개정은
계산단위를 GoldFranc에서 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별문제
가 없었으나,1984년의 개정의정서는 책임한도액을 대폭인상하였다214).그러나 발효요건
이 최소 100만톤의 유조선선복량을 보유한 6개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비준되어야 하는
등215)지나치게 엄격하여 발효되지 못하였다.그러다가 미국이 1989년에 발생한 엑손 발
데즈(ExxonValdes)호의 좌초사고216)를 계기로 1990년 ‘유류오염법(OilPollutionAct)을
212)국제기금은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법인격 및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제2조);이윤철,앞의 책,

p.198.
213)정해덕,앞의 논문,pp.86～87.
214)개정내용 및 경과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윤철,앞의 책,p.196.이하 참조
215)국제해사기구 인터넷(http://www.imo.org/)조약자료
216)1989.3.24.125만 배럴의 원유를 적재한 엑손발데즈 (Exxon Valdez)호가 미국 알래스카의 Prince 

William Sound에서 좌초 , 선체바닥에 구멍이 뚫리는 바람에 약 25만 8천 배럴의 원유가 흘러나왔
다 .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독자적인 입법을 하는 바람에 1984년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지 못하
고 ,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중선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 박영선 , “미국의 기름오염방지법
(OPA) 심층분석-유조선 이중선체구조의 채택에 관한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해양안전심판원 , 「해



제정하여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바람에 비준가능성이 줄어들자 유럽국가를 중심
으로 위 1984년 개정의정서를 일부 수정하여 1992년 개정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217)

333...111999999222년년년 개개개정정정의의의정정정서서서
위와 같이 책임한도액을 대폭 증액한 1984년의 개정의정서가 미국의 독자적인 입법과

발효요건의 엄격성으로 무산된 위기에 처하자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개정움직임이 일어
났다.인플레이션으로 피해자구제가 불충분하고,배상금에 대한 선주와 화주(석유업체)간
의 분담비율이 화주에게 편중되어 있어 시정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중218)1992년 11월
27일 국제해사기구(I.M.O.)런던회의에서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어 1996년 5월 30일부터 발
효되었다.한편,발효요건중 100만톤 이상의 유조선 보유국의 수를 6개국에서 4개국으로
완화하여 위 유조선소유국 4개국을 포함한 10개국이상이 가입한 후 12개월 후에 발효하
고 1984년 개정의정서는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219)또,국제기금협약도 개정되었는데,
가입국의 분담유합계가 4억 5,000만톤 이상이 되고 8개국이 가입후 12개월 후에 발효하
도록 규정하였는 바,위 각 협약은 1995년 5월 30일 스웨덴이 가입함으로써 1996년 5월
30일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나220),우리나라는 1997년 3월 7일 1992년 개정의정서에 가
입서를 기탁하였으나 개정의정서 제30조 제4항의 유보조항에 따라 1998년 5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221)그리고,1992년 개정의정서는 가입국의 분담유 수령량이 7억 5,000만톤이
되는 날로부터 18개월 후부터 종전의 1971년 국제기금협약이 폐기되도록 규정하였는 바,
1996년 11월 15일 네델란드가 위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그 결과
1996년 11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하기 전일인 1998년 5월 15일까지는 유류
오염손해배상체계가 1971년 기금체계와 1992년 기금체계로 二元化되어 있었다.222)

양안전소식」, 2000년 겨울호 , p.81.이하 참조 ) 
217)정해덕,앞의 논문,p.87.
218)정해덕,위의 논문,p.88.
219)이윤철,앞의 책,p.197.
220)정해덕,위의 논문,p.90.
221)정해덕,위의 논문,p.91.
222)정해덕,위의 논문,p.90.



1992년 개정의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표와 같다223)

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종종종전전전 협협협약약약 111999999222년년년 개개개정정정의의의정정정서서서

선주책임한도 톤당 133SDR
(최대 1,400만SDR)

5,000톤미만:300만SDR
5,000톤～14만톤:300만SDR
+(초과톤수 ×420SDR)
140,000톤초과 :최대 5,970만
SDR

국제기금 보상책임한도 최고 6,000만SDR 최고 1억 3,500만 SDR

적용해역 영해(12해리) 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

적용범위 유류적재유조선으로부터
유류유출시에만 적용

空船인 유조선에도 적용,유출
사고전 예방조치비용도 배상
범위에 포함

444...222000000000년년년 개개개정정정(((AAAmmmeeennndddmmmeeennnttt)))

2000년 10월 18일 책임한도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03년 11월 1일부
터 발효되었는데 책임한도액을 살펴보면 5,000톤 미만의 선박은 451만 SDR,5,000톤～
140,000톤은 451만SDR에 초과톤수에 631SDR을 곱한 금액,140,000톤 초과선박은 8,977
만SDR이다.같은 날 국제기금협약도 개정되어 200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그 내

223) 정해덕,앞의 논문,p.90.;1992년 개정의정서에 대한 상세한 것은 국제해사기구
(http://www.imo.org/)조약자료 참조



용은 단일사고로 인해 기금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1억 3,500만 SDR에서 2억 300
만SDR로 증액하고,3개국의 연간 분담량이 6억톤 이상이라면 그 한도를 2억SDR에서 3
억 740,000SDR로 증액한다는 것이다.그 뒤 2003년 5월 16일 런던 국제해사기구회의에서
1992년 개정의정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기금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7억 5,000만SDR까지 기금을 적립한다는 내용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3월 3일부터 발효예정으로 있다.224)

555...기기기타타타 민민민간간간협협협정정정 및및및 미미미국국국 유유유류류류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법법법
가.TOVALOP와 CRISTAL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한 민간협정으로는 TOVALOP(Tanker Owners'
Voluntary AgreementConcerning Liability forOilPollution)와 CRISTAL(Contract
Regarding an interim Supplementto TankerLiability forOilPollution)이 있다.
TOVALOP은 1969년 10월에 발효된 유조선소유자간의 협정이고,CRISTAL은 1971년 4
월에 발효된 석유회사들간의 협정이다.위 협정들은 국제협약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
을 보충하고,추가보상을 목적으로 성립되어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국제
배상제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1992년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책임한도액이 대
폭 증가하여 존재의 의미가 많이 상실되었다.225)

나나나...미미미국국국 유유유류류류오오오염염염방방방지지지법법법(((AAAmmmeeerrriiicccaaannnOOOiiilllPPPooolllllluuutttiiiooonnnAAAcccttt,,,111999999000)))
미국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1989년 3월 24일에 일어난 엑손 발데즈(Exxon 

Valdez)호 사고를 계기로 1990년 “AmericanOilPollutionAct”를 독자적으로 입법하였
다.위 법에 의하면 유류유출책임신탁기금(AmericanTrustFund)을 조성하여 오염사고
당 10억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1012조),책임제한권의 상실사유도
국제협약과는 달리 “총체적 태만(gross negligence) 또는 고의적 행동(wilful
misconduct)"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제1004조).또 각 州法으로 위 법의 적용이나 효
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018조),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책임제한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226).

224)자세한 것은 국제해사기구(I.M.O.)조약자료 참조
225)정해덕,앞의 논문,pp.120～121.
226)정해덕,앞의 논문,p.121.



ⅢⅢⅢ...韓韓韓國國國 油油油類類類汚汚汚染染染損損損害害害賠賠賠償償償保保保障障障法法法
111...沿沿沿革革革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8일 1969년의 유류오염협약과 1971년의 책임기금협약에 기초
하여 법률제4532호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
다.그러나,위 법 시행당시 이미 1992년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고,우리나라는 1997년 3
월 7일 1992년 개정의정서에 대한 가입서를 제출하였으나 시행이 유보되어 1998년 5월
16일부터 위 1992년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다.그리하여 정부는 1992년 개정의정서를 수
용하여 유류오염손해발생시 충분한 배상금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
를 갖추기 위하여 법개정작업에 착수 1996년 12월 국회를 거쳐 1997년 1월 13일 법률제
5290호로 위 법을 개정하여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227).그러나 위와 같이 1992
년 개정의정서의 國內 발효시기가 1998년 5월 16일로 유보되는 바람에 1997년개정의 요
체라고 할 수 있는 적용범위,선주책임한도액,보험계약체결강제요건,국제기금분담금,관
할 등 많은 규정의 시행을 위 1992년 개정의정서의 발효시기까지 유보하였다(부칙 제1
조)228).그 뒤 2003년 12월 11일 법률 제7002호로 2000년 개정안중 5,0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451만SDR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추가개정이 있었다(법제7조 제1
항)

222...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가가가...개개개 설설설

1997년 1월 13일 개정전의 법률은 적용대상선박,책임주체 등 몇가지 부분에서 1984
년의 개정의정서의 내용을 수용하는 바람에 당시 국내법과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우리정부가 1992년 개정의
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되었고,또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국제협
약의 개정에 발맞추어 개정되어 상당부분 국제협약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
227)1997년 1월 13일 개정전의 법률은 적용대상선박,책임주체 등 몇가지 부분에서 1984년의 개정의정서

의 내용을 수용하는 바람에 당시 국내법과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정해덕,앞의 논문,p.91.

228)위의 논문,p.91.



서는 현행 법규정을 중심으로 적용대상선박,책임의 주체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나나나...적적적용용용대대대상상상선선선박박박

1969년 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적용대상을 유류를 화물로서 실제로 운반하는
선박으로 제한하였으나,우리법은 1984년 개정의정서의 내용을 수용,적용대상선박을 油
類와 기타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겸용선도 대상선박에 포함시키고,실제 운송중인 선박
이 아닌 空船航海중인 선박도 대상선박으로 하여 국제협약의 적용대상선박이 아닌 선박
도 적용대상선박으로 규정하는 등 상호저촉의 모순이 있었다.그러나,우리정부가 1992년
개정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모순점을 해소하고,현행 법도 위 개정의정서와 동일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229).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公用에 제
공하는 선박은 제외된다(제46조).

다다다...油油油類類類汚汚汚染染染損損損害害害(((適適適用用用對對對象象象債債債權權權)))
유류오염손해란 장소를 불문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
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상과 防除措置費用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말한다(제2조 제4호).다만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외의 환
경손상 자체에 대한 배상은 그 회복을 위하여 실제로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
치에 따르는 비용만을 배상대상으로 정하였다(제2조 제4호 가목 단서).
油類는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船用油로서 사용되는 原油․燃料油․潤滑油 등 지
속성 있는 炭化水素 鑛物性油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30).지속성유를 말하
므로 경유나 등유와 같은 비지속성유는 광물성유라고 하더라도 유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231)
한편,실제 油類流出이 없더라도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
이 있는 경우도 사고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제5호).이에 따라 기름유출이 없

229)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것은 정해덕,앞의 논문,p.92이하 참조
230)대통령령 제2조는 원유,중유,선용연료유,윤활유,산업규격의 석유제품증류시험방법에 의하여 340

도 이하에서 그 부피의 50%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않는 탄화수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231)정해덕,위의 논문,p.106.



는 긴급예방조치비용도 배상의 대상에 포함된다.그러나,전쟁이나 天災地變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거나,선박소유자 및 그 使用人나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의 관리의 瑕疵만
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제4조 제1항 단서).
責任의 根據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過失責任主義 대신 ‘嚴格責任
(Strictliability)主義'를 배상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위에서 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선주로부터 오염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232)

라라라...책책책임임임의의의 主主主體體體
책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유류오염사고 발생당시의 선박소유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선박을 소유하는 자)이나,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선박을 나용선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나용선자를 모두 선박소유자로 보아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2조 제2
호,제4조 제4항).한편,선박소유자의 代理人․使用人 또는 船員 등은 책임의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제4조 제5항).

마마마...책책책임임임한한한도도도액액액
책임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2000년 개정(amendment)안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3
년 12월 11일 법률개정을 통하여 책임한도액을 대폭상향하였다.구체적으로 5,000톤이하
의 선박은 4,510,000SDR,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8,977만SDR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000톤초과 매톤당 631SDR을 곱한 금액과 위 451만SDR을 가산한 금액
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바바바...場場場所所所的的的 適適適用用用範範範圍圍圍
1997년 1월 13일 개정전의 법은 적용범위를 大韓民國 領域(領海포함)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손해에 대하여만 적용하였으나,개정법은 1992년 개정의견서의 내용을 수용,대한민
국 영역과 排他的經濟水域(ExclusiveEconomicZone:'EEZ')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

232)정해덕,앞의 논문,p.105.



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였다.다만,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輕減하기 위한 防除費
用에 대하여는 장소에 관계없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
조).즉,방제비용은 사고발생장소에 상관없이 책임주체나 책임대상선박 등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사사...保保保障障障契契契約約約의의의 締締締結結結强强强制制制
1997년 1월 13일 개정전의 법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2,000톤이상의 유류
를 운송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
으나233),현행법은 국적선여부를 불문하고,200톤이상의 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에는 보장계약체결을 강제하였다.이에 위반한 경우 航行停止命令,국내항 입출항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사용허가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법제14조).

아아아...保保保險險險者者者 등등등에에에의의의 直直直接接接請請請求求求
유류오염사고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자 등234)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보험자 등은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抗辯만으로 피해자에게 對抗할 수 있다.그러나,선박소유자의 故意로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법제16조).

자자자...國國國際際際基基基金金金에에에의의의 補補補償償償請請請求求求
우리나라 법률상 피해자는 선주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선주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만일 책임제한한도액이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국제기금을 상대로
초과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국제기금도 선박소유자나 보험자 등에 대한 소송
에 참가할 수 있다(법제23조 내지 제28조)235)

233)정해덕,앞의 논문,pp.94～95.
23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상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

다(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7호)
235)1995년에 발생한 소위 ‘씨프린스호’유류오염손해배상도 국제기금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법 순천지원

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는 바,이는 국제기금에 법인격을 부여한 결과이다:정해덕,앞의 논문,p.120.



333...責責責任任任制制制限限限節節節次次次
가가가...개개개 설설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선주의 책임제한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6조
이하),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이하 ‘책임제한절차법’이라고 칭한다)을
준용하고 있다(제41조).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
여는 상법상의 책임제한규정(상법 제746조,747조)및 책임제한절차법에 의한 책임제한
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책임제한
권의 조각(상실)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나나...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절절절차차차
(((111)))開開開始始始申申申請請請

선박소유자는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書面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6개월236)이내에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법제6조).그러나 非締約國의 국적을 가진 선박소유자는 책임제
한을 주장할 수 없다(제6조 제3항).

(((222)))供供供託託託命命命令令令
法院은 책임제한 개시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申請人에게 14일 이내에 책임한도액
및 공탁지정일까지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탁하도록 명하고,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현금공탁에 갈음한 供託保證書를 제출할 수 있다(법 제35조).통상적으로 사
고선박의 선주가 가입한 선주상호책임보험조합(P&IClub)이 공탁보증을 할 것이고,우리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IClub의 공탁보증서를 현금공탁에 갈음하도록 허가하
고 있다.237)

(((333)))開開開始始始決決決定定定 및및및 管管管理理理人人人 選選選任任任
관할법원은 책임제한개시여부를 심리하여 개시결정을 내리고,개시결정시 채권신고기
간,조사기일,관리인 등을 지정한다(책임제한절차법 제19조 내지 제41조)

236)상법상의 선주책임제한신청기간은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237)정해덕,위의 논문,p.99.



(((444)))채채채권권권신신신고고고 및및및 조조조사사사,,,異異異議議議,,,査査査定定定裁裁裁判判判
제한채권자들이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면 법원은 조사기일을 열어 신고채권에 대한 관
계인들의 이의여부를 조사한 후 이의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한채권을 확정하고,이의있
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는 査定裁判을 한다(책임제한절차법 제42조 내지 제64조).

(((555)))配配配當當當表表表의의의 작작작성성성 및및및 配配配當當當
조사기일이 종료된 후 관리인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배당표에 대한
이의재판 종료후 배당을 실시한다(책임제한절차법 제65조 내지 제79조).이른바 ‘수익채
무자’도 책임제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배당절차 종료후 선박소유자가 책임에서 해
방되는 점은 일반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같다.

444...책책책임임임제제제한한한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제한권의 조각사유로 유류오염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故意로 발생한 경우238)또는 損害發生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作爲 또는 不作爲’로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책임제한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단서).위 규정은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 상실사유와 동일하
므로 상법상의 746조 단서규정에 관한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선
주 자신이 아닌 피용자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제한권을 상실하지 않고,故意 또는 무
모한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도 고의에 근접한 개념으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239).

238)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도 제한된다(법 제16조 제1항)
239)정해덕,앞의 논문,pp.103～104.



第第第777章章章 結結結 論論論

船舶所有者責任制度는 船舶所有者가 그의 企業活動인 船舶의 利用 또는 海上航行의 運
送過程에서 지게 된 債務 중 일정한 要件이 갖추어진 것에 대하여 海産 또는 일정한 金
額을 限度로 하여 總責任(totalliability)을 制限하는 制度이다.
11세기 아말피 法典에 最初의 根據가 나타나는 이 制度는 1681年의 프랑스 海事勅令

을 통해 세계적으로 普及되어 委付主義,執行主義,船價責任主義,金額責任主義 등과 같
은 獨自的 責任制限方式으로 立法이 되어 왔다.그러나 國家間 交易의 增大와 더불어 涉
外的 法律關係가 늘어 가면서,이 制度가 國家마다 그 內容上 차이로 인한 불편이 露出되
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國際海法會(C.M.I.)가 중심이 되어 統一協約의 채택을 추진
하였는데 그 결과가 1924年 協約․1957年 協約 및 1976年 協約이다.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의 主體에 관하여 살펴보면 1976년 협약은 종래의 선박소유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海上企業의 活動保護 및 海上交通安全의 確保와 海洋環境保護라는
公益優先 내지 社會正義의 具現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1976年協約은 船舶所
有者,傭船者,船舶管理人,船舶運航者 및 救助者는 물론이고 이들의 履行補助者와 責任
保險者까지를 網羅하여 責任制限權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責任制限債務에 관하여 보면,1976年 協約은 종래의 制限的 열거방식에서 벗어나 例示
的 列擧方式으로 ① 責任制限의 원인이 무엇이든 묻지 않고 ② 船上에서 또는 船舶의 運
航이나 救助活動에 直接關聯해서 일어난 債務이면 責任制限을 인정한다고 規定하여(제2
조)매우 포괄적으로 責任制限을 인정하고 있다.
責任制限의 排除事由에 관해서 보면,客觀的 事由는 政策的 要請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다지 큰 變化는 없었고 1976年 協約에서 1969年의 “기름汚染損害에 대한 民事責任
에 관한 國際協約”의 適用을 받는 “기름汚染損害”나 기타 “原子力損害”등 特別法이나
다른 協約에 의하여 責任制限을 받게 되는 경우의 債務를 이 協約의 適用에서 제외하고
있다.반면,主體的 事由의 경우에는 1976년 협약이전에는 책임제한권자의 故意․過失에
대하여 責任制限權을 박탈해 왔는 바,이는 責任制限의 排除事由를 너무 넓게 認定하여
責任制限의 安全性․絶對性을 깨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40).그러나 1976年 協約은
240)이균성,“선주책임제한제도의 개정방향”,「상사법의 제문제」,(서울 :박영사,1984),p.412.



“不注意하게 또한 損害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 저지른”이라고 規定함으로
써 未必的故意가 있는 경우에 責任制限이 排除되도록 함으로써 1976年 協約에서는 責任
制限이 認定되는 경우가 사실상 매우 廣範圍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責任限度額에 대하여 보면,1976년 협약은 종래의 船價責任主義나 선가책
임주의와 금액책임주의의 병용에서 벗어나 事故主義와 함께 金額責任主義를 채택하고
있다.貨幣單位에 관하여 종래의 英貨 파운드(pound sterling)화나 뿌앙까레프랑
(Poincaréfranc)을 버리고 1976年協約은 國際通貨基金의 特別引出權(SDR)을 사용하고
있다.責任限度額도 그동안의 인플레이션과 해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피해규모의 거대
화 등에 발맞추어 책임한도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각 조약이 체결되고 개정되어 왔는
바,1976년 협약에 대한 1996년 개정의견서나,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협약과 1992년,
2000년의 개정의견서는 책임한도액을 대폭 상향하였다.船價責任主義나 倂用主義가 船舶
所有者의 保護에만 치중한다는 非難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被害者를 保護하는 方向으로
그 理念이 바뀌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內容에서 우리는 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가 ① 巨額의 損害로 인한 海上企業의
決定的 破綻으로부터 海上企業을 保護해 주면서 ② 동시에 債權者에게는 거의 완전한 債
權額의 確保를 ③ 社會的 次元에서는 海上交通安全의 保障과 海洋環境의 保存과 같은 公
益優先과 社會定義의 具現을 그 理念으로 하여 企業의 責任을 强調하는 方向으로 發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만,1976년 협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
고 있다.
첫째,國際的 統一性의 미흡이다.원래 1976년 協約의 성립목적은 선박소유자책임제한
제도에 관한 각 국의 법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그러나 協約의 해석이 나라마
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제적 통일성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둘째,被害者保護에 불완전하다.同 協約의 성립과정이 선진해운국에 의해 지나치게 좌
우된 나머지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예컨대 위 1976년 協約에 의하면 선박소유
자가 침몰된 선박의 인양비용채권 등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으나,해상교통에 지장을 주는 침몰선 등의 인양․제거작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責任制限排除事由가 엄격하다.1976년 協約에 의하면 책임제한배제사유가 지나치
게 엄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을 부인하기가 극히 힘들다.특히
‘故意(intent)’또는 ‘무모하게(reckless)’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며,책임제한배제사유의
입증책임을 청구권자인 債權者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항해와 사고에
관한 정보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또 위 協約은 청구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이 선박소유자가 의도한 손실 그 자체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이들 간의 牽連關係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限度額決定時 遞減基準이 不合理하다.1976년 協約상 책임한도액은 遞減基準
(slidingscale)에 따라 비례체감된다.즉 선박의 톤수가 커질수록 톤당 책임한도액이 적
어지는데,톤당 추가되는 책임한도액의 결정이 恣意的인 것으로 보인다.이 체계에 의하
면 대형선소유자가 많은 부당한 이득을 보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톤당 동일한 책임한
도액을 정한다면 간단하고도 용이하게 책임한도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또 대형선
은 소형선보다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소형선보다 가격도 비싸고 대형선소유자
는 소형선소유자보다 자금부담능력이 큰 것이 보통이므로 대형선에 보다 큰 책임한도액
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76년 협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을 수용한 우리 상법 역시 자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다만,국제적 통일
성의 미흡은 해석론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고,피해자 보호의 불완전은 이미 상법의
입법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상법의 선주책임제한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責任限度額의 算定方式에 있어 1976年 協約과 같이 段階的 計算方式을 취하고,
貨幣單位에 있어서도 SDR을 사용하는 것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본다.그러나 遞減
方式을 채택하고 있어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높은 責任限度額이 설정되어 있고 대형선에
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책임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하여 대형선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위에서



본 각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견서를 속히 비준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피해자보호에 만
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책임제한의 조각사유로 ‘고의’또는 ‘무모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석상 논란

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이미 해석상 고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따라서 ‘故意’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셋째,船舶所有者責任制限制度는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船舶所有者 중심주의에서 벗어

나서 사회에 대한 企業責任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海事債權관계의 전반을 유
기적으로로 규율해야 한다.
넷째,商法 고유의 商人保護라는 이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활동보호 및 債權者의 保

護로 그 이념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해상기업의 활동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責任制
限의 主體와 責任制限對象債權이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債權者에 대한 공평하고
신속․확실한 賠償을 위해서는 이미 제정된 책임제한절차법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船
舶所有者 등의 責任限度額까지는 强制保險(Zwangsversicherung)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
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保障契約 締結强制와 같은 제도
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책임제한제도는 船舶所有者등 해상기업가를 보호하고,채권자의 희생을 요구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船舶所有者 등의 배
상능력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거액 損害賠償의 경우에만 責任制限을 허용하는 방법이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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